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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 수 십년 동안 통신·수송 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나타난 글로벌화로 국가간, 지

역간 경쟁이 과거보다 한층 치열해지면서 기술과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활용하

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새로이 조직화 할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이 각종 인적, 물적, 정보자원을 교류 또

는 공유하고, 상호의존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

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이다. 즉 개별당사자 중심의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관련당사자들이 결

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이들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동안 네트워크 관련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의 정비를 비롯한 일

련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활동

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충분

히 다루지 않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행 직업교육훈

련관계법 및 실제운영상에 나타나 있는 네트워크 관련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네트워크 관

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관련정책, 특히 효율적 네트워크의 구축

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적 관심과 역량이 모아지고 있는 이 때에, 직업

교육훈련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이론적으로 심도있

게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의 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활동을 중추적으로 담당할 직업교육훈련

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동 협의회가 조만간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끝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주신 이상일 교수님 그리고 본 연구

활동을 지원해 준 본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199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연구 요약 】

1 . 연구의 개요

직업교육훈련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경제적·사회적 활

동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는 다원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조직의 노력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의 현안들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관련조직들의 상호협조와 이해를 바

탕으로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게 하는 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대부분

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과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직업교

육훈련의 방향이 올바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네트워크, 특히 효율적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

인 심층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산학협동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네

트워크 관련활동들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네트워크가 갖는 이점

들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질적이

고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현재 구성추

진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문제점들을 네트워크 측면에

서 조명하고 동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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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먼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

로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 나타나 있는 네트워크 관련내용과 네트

워크 운영실태를 네트워크의 개념,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외국(미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관련내용과 네트

워크 운영실태의 분석·검토 결과를 참고로 하여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정책제언들과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2 . 네트워크의 개념정립에 관한 정책제언

첫째,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구성원들의 관계가

네트워크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네트

워크를 구축·운영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한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활동을 중추적으로 담당하

게 될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원들 (특히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이

갖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

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 구성원들에게 주지시

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익재배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조직간 폐쇄성이 완화되면

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

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태적이면서 (dyn amic) 자기학습 (self - learnin g )

이 가능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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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네트워크의 현실적합성에 관한 정책제언

첫째, 행정구역단위보다는 실제 경제활동권역을 기준으로 직업교육훈

련협의회와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한다. 이

경우 경제활동권역은 통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노동시장을 중

심으로 하되,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등의 분포를 적절히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

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편성과 특수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일반학생과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직업

교육훈련활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직업교육훈련활동도

충분히 배려되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밀착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각종 공식, 비공식적인 조직들과 유대관계를

맺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

리더라도 관련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중단없이 꾸

준히 네트워크의 구축작업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4 .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관한 정책제언

첫째, 네트워크의 크기 (size)와 다양성 (div er sity )이 적절히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네

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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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는 단

계에서부터는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활동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서는 외주 (out sourcing )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업무자

체를 전담하는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한다.

넷째,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 etry )에 기인

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성원들 사이

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다섯째, 운영측면을 사전에 고려하면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

축되도록 한다. 향후 네트워크의 운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당장

네트워크의 구축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여 행정편의위주에 의한 방식 등

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5 . 실천방안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요 직업교육훈련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면서 동시에 관련당사자

들의 자발적 협의체라는 가정을 전제로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실천방

안을 수립한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의 구축작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맡다시피하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

리, 지역사회의 직업교육훈련전문가와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그룹이 주

도하되, 점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구성원들이 네트워크 구축작

업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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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의 글로벌화 (globalizat ion )와 정보기술(inform ation t echnology ) 등의

발달에 따라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의 생

성과 전파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구축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이 개별당사자중심의 인적자본 (hum an

capit al)형성의 노력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면서

사회적자본(social capit al), 즉 직업교육훈련주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들이 결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정보자원 의 형성을 촉진

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를 제외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

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

루어져 있지 않아,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하

며, 직업교육훈련현장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일부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자본

관련활동, 즉 산학협동 내지 산학관협동 등과 같은 네트워크 (n etw ork ) 관련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90년대 이후 산학협동 및 산학관협동 등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관련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

적자본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특히

효율적 네트워크의 속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

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심층분석은 사실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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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관련정책 역시 효율적 네트워크의 구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직업교육훈련 관련구성원들을 피상적으로

연결하는 정도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크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해서 실시된 산·관·학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을 위한 기반실태조사연구 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지자체행정기관을 비

롯한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들의 상당수가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

크 관련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제도와 업무추진방식이 직

업교육훈련의 현장사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

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여러 가지 기여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관련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감안하면, 네트

워크, 특히 효율적 네트워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네트워크 관련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형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네

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지금까

지 현장에서 산학협동 등 파트너쉽 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들마저도 네트워

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네트워크 관련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 온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의 개념 (con cept )

을 명확히 한 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론적

인 근거 (ba se)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도에

서 현행 법제도와 실제운영상에 나타나 있는 네트워크 관련내용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구성추진작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직업교육

훈련협의회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을 네트워크 측면에서 재조명함으

로써 지역차원에서 동 협의회의 구성추진작업과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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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내용

가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먼저 조직으로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징을 간략히 알아본

다음,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외부환경의 변화, 내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역차원 인력개발의 필요성 증대로 나누어서 살펴본

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적자본의

의의를 밝히고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최적화 (opt imization )의 개념을 약술하고,

중복접촉과 구조적 홀, 효율성과 유효성 등의 개념정립을 토대로 네트워크

의 최적화조건을 몇 가지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나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현황과 문제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트워크 관련내용을 네트워크의 개념,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부분으로 나

누어 검토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산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의 운영현황 역

시 네트워크의 개념과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부분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 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사례로

서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의 조직구조와 운영실태를 소개하고 한국에의 정

책시사점을 몇 가지 밝힌다.

다 .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과 실천방안

- 3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개념정립에 기초한 네트워크, 현실적합성이 높

은 네트워크, 그리고 효율성 등 최적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측면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검

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을 포함한 지역차원

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3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적인 문헌과 각종 직업교육훈련

관계법 및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자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

하였다. 특히 네트워크의 이론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관한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사회학적인 접근방법들을 통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의 법, 시행령, 규정 등에 나타나 있는 네트워크 관련조

항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분류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실제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

점을 밝히기 위해서 산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작업 등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들을 이

용하였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거나, 또는 실시예정인 네

트워크관련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실제 참여경험과 조직이론전

문가 및 지역경제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4 . 연구의 제한점

지역마다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여건이 다르므로 현장적용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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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공통적

으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역 일반을 대상으로 네

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실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등 독자적

인 기초연구조사가 일부 필요하였지만, 제한된 연구일정을 감안하여 선행연

구들에서 정리한 기존의 실태자료들에 크게 의존한 한계점이 있다. 이외에

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사례를 특정국가(미국)에 한정시킨 점 등

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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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의의와 등장배경

가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의의

1)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개념

망(net )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활동이 이루어지는(work ) 관계(r elat ion ship )

또는 조직(or g anization )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데, 여기서 네트워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달리 정의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일부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용어 (k ey w ord )인 직

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한다.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조직이론분야에서 일찍이 1930년대 뢰스리스버거와

딕슨(Roethlisberg er an d Dick son , 1939)에 의해서 사용된 이후, 1950년대부

터는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및 생물학에서,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

제학, 경영학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하칸손 (H akan sson , 1982; 1987)은 행위자 (actor s ), 활동 (activit ies ), 그

리고 자원(r esources )사이의 관계를 연결 (connect )하고 통제 (control)하는 구

조를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의

위치(posit ion ), 즉 상대적 힘의 크기 차이, 행위자들 사이에 분포해 있는 지

식·정보의 정도, 그리고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에 따라 행위자,

활동, 자원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통제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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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하칸손에 의하면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상호의

존적인 관계와 통제정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내적·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변화해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포웰 (P ow ell, 1990)은 시장 (m arket )조직 및 위계조직

(hierarchy )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데, 그에 의하면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진 조직이 네트

워크라는 것이다. <표 Ⅱ- 1>은 포웰이 정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시장조직,

위계조직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Ⅱ- 1> 조직형태별 차이

구분 시장조직 위계조직 네트워크

규범적인 측면
계약관계,
사유재산권보호

고용관계
상호보완적인
관계

의사교류수단 시장의 가격기능 일상적인 업무절차 관계중심

이해충돌
해결방식

언쟁, 재판 명령·지시, 감독
상호작용,
평판참작

조직의 유연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거래상대방에 대한
약속이행의 정도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수준

조직분위기
정확성,
상대방에 대한 의심

형식적, 관료적 개방적, 호혜적

행위자의 의사결정
및 선택

독립적 종속적 상호의존적

자료 : Pow ell(1990), p.300, 이상일(1999a), p.192 재인용

포웰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때로는 상대방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가능

한한 자신의 개별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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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조직이나, 기업과 같은 상하지배구조를 갖는 조직에서 흔히 나타나

는 것처럼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지시, 감독의 형태로 내부구성원들 사이

에 업무와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계조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네트워크인데, 상호보완성 (complem entarity )과 상

호의존성 (int erdepen den ce)이 바로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은혜 (indebtednes s )와 신뢰(r eliance)를 바탕으

로 한 상호작용 속에서 연속적이면서 때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들을 거래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

기보다는 공유할 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조직을 네트워크라고 보

고 있다.

그리고 노흐리아와 에클레스(Nohria and E ccles , 1992)는 불확실하고 명확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위험을 수반하는 문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한 사회적

관계를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다. 또한 베이커 (Baker , 1991)는 유연하면서도

자기적응력(self- adaptability )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차별

화 (different iation )된 서로 다른 조직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복잡하

고 급변하는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해 가는 조직을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흐리아와 에클레스, 베이커의 견해에서 일부 나타나 있는 것

처럼 어느 개인 또는 개별조직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성질을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관련당사자들 및 조직들의 모임이 네트워

크라는 견해는 치스홀름 (Chisholm , 1998)과 커밍스 (Cumming s , 1998)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커밍스는 관련조직사이에 정보와 자원의 교환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개별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노베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있

다.

네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개인 또는 개

별조직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당사자 및

조직들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틀 속에서 정보와 자원의 교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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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 또는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정의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제고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활동과 관련있는 그룹들과 조직들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와 인적, 물

적자원을 교류 또는 공유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한 사회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보

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하에서 직업교육훈

련 네트워크가 갖는 조직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특징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조직간 네트워크 (int erorg anization al

netw ork )의 일종인데, 트리스트(T rist , 1985), 핀스러드 (F in srud, 1995), 그리

고 치스홀름 (1998) 등이 분석한 조직간 네트워크의 속성을 원용해 보면, 올

바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

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기 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체계 (con ceptual sy st em )라는 성격을 갖는다. 네트워크의 운영

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일상적 직업교육훈련 업무수행을 구성원들

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비젼과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이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토록 하는 준거 (base)의 역할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분산되어 있던 구성원들을 결집시켜 놓았

을 뿐만 아니라, 개별구성원 (개인 또는 조직)들의 합(合) 이상의 의미를 갖

는 조직이다. 구성원들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개별구성원 단독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직 전체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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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느슨한 형태의 유

대관계 (loose- coupling )를 맺는다. 특히 구성원들 중에서 행정기관과 민간기

관사이에, 그리고 민간기관과 민간기관사이에는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유대

관계가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의 참여여부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구성원들 상호간에는 상하 또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인 관계가 보편적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갖는 일부 구성원

들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비공식적인 관계를 망라한

네트워크 전체의 유대관계는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지되기보

다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자기통제적(self - r egulat in g )인 성격을 갖

는다.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형성된 조

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외부세력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

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서 통제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다.

어느 한 구성원 단독으로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

동으로 네트워크를 통제한다. 이를 위하여 구성원들은 네트워크의 비젼과

목표를 함께 개발하고, 네트워크 관련업무를 기획·관리하는 책임을 공유한

다.

다섯째, 멜린(M elin , 1989), 이스턴과 룬드그렌 (E aston an d Lun dgren ,

1992), 그리고 하칸손과 스내호타 (Ha
o

k an s son and Sneh ota , 1995) 등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조직간 네트워크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해 가

는 동태적 조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마치 유

기체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ev olution )하는 것

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가는 조직이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구성원들의 행위에 의해서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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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성격이 바뀌어지기도 한다.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각각의

위치(posit ion ), 기능 등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위가 제약을 받지만, 구성원

들이 그들의 위치와 기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의

성격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네트워크는 구성

원들의 행위가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갖는 이러한 여섯 가지 조직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개념체계로서 조직 전체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활동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개별이익 차원을 넘어서 전체차원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관계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트

워크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적,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이 점차 변화해 가는 특징을 갖는다.

나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등장배경

1) 직업교육훈련 외부환경의 변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간 네트워크가 지난 수 십년 동안 크

게 나타나게 된 외적요인들로는 기술의 발달, 지식의 성장, 글로벌화, 그리

고 새로운 신념과 가치의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인들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생성 및 확산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의 외부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조직이 관

계를 맺고 있는 여타 조직들이라는 조직이론의 설명 (에반 (Ev an , 1966); 워렌

(W arren , 1967))에 비추어 보면, 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네 가지 요인들은 직

업교육훈련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조직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고,

이는 다시 이들 주변조직들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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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정

보의 생성, 전달, 그리고 관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직구축시 고려하게 되는 입지(locat ion )가 갖는 역할이 변

화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 비하여 특정지역의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인적, 물적자원의 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구축이 조직에 요구되었다. 크노케 (Kn oke, 19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은 장소가 없는(placeless ) 조직의 구축을 가능케 하였기 때문에

조직간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분야 역시 이와 같은 기술의 발달

에 기인하는 주변환경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의 성장 (kn ow ledge grow th ) 또한 그 동안 나타난 큰 변화중의 한 가

지로 꼽히고 있다. 각 작업장에서의 전문화 증대, 이론적 지식의 축적 등이

진전되면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식활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비스부

문의 비중증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지식의 성장은 연구개발중시, 하

이텍 생산체계의 구축, 학습장으로서 조직의 역할 재정립, 교육 및 훈련의

질적수준제고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식의 창출과 사용증대에

따라 산업현장의 종사자들이 이전보다 한층 복잡하면서 수준 높은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헤이즈와 파우어스 (H ag e and Pow er s , 1992)) 직업교육훈련

조직도 이러한 변화에 맞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통신·수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글로벌화 역시 조직의 구조

개편을 촉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어느 한 지역 또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

회적 충격 (sh ock )이 여타 지역 또는 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경쟁력

제고와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해 왔다. 특히 켄터

(Kanter , 1995)에 의하면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조

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형태의 무형자산 (int an gible

asset ), 즉 개념 (con cept s ), 능력(competence), 연결성 (connect edness )이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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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1) 펄머터와 트리스트(Perlmutt er and T rist , 1986)는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유형의 조직간 네트워크가 등장

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치스홀름(1998)은 이러한 글로벌화하에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적응력의 제고와 함께 조직들 사이에

상호협력이 요구되는데, 조직간 네트워크는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 십년간

이러한 네트워크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형성과 활용이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떠

오르면서 직업교육훈련 역시 이와 같은 주변 여타 조직들의 네트워크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생활의 질 에 대한 요구

가 점차 증대되면서 개인 및 조직의 신념 (belief)과 가치 (v alu e)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20세기 이후 지속적인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에너지 및 식량부족, 환경오염, 보건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개인 또는 개별조직 중심의 정

글의 법칙 (the law of the jungle ) 또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 and )과 같

은 개인주의적 신념 또는 가치보다는 개인과 조직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작용, 협조와 같은 사회적 신념 또는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라스

즐로(Laszlo, 1994)).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오랜 세월동안, 특히 선진국

의 경우는 지난 수 백년 동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

서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되자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사회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신념

및 가치의 변화는 직업교육훈련의 조직구조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2 ) 직업교육훈련 내부환경의 변화

1) 켄터(Kanter , 1995)는 최고, 최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개념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능력으로, 그리고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연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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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 사회복지개혁, 환경개선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부딪히는 많

은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은 그 성격이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조

직들이 여기에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한 두 조

직이 간단히 해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2) 직업교육훈련도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직들이 관여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 십년간 내부적으로 나타난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싸고 여러 관련 조직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들을 어느 하나의 조직중

심으로 해결하고자 한 시도들은 대개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실패한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간과한 채 행정기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추진하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해 왔다.

둘째, 다수의 직업교육훈련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법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진행되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인

식이 확산되어 왔다. 또한 이와 같은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며, 만일 이러한 이해와 협

조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느 한 조직의 문제해결방식이 타조직에게는 문

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활동은 부문별, 단계별로 모두 복수조직이 관련되어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타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비하여 대부분의 직

업교육훈련 문제들은 그 성격이 훨씬 복잡하고 해결방식도 난해하다는 사실

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부문별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노동부

문, 교육부문, 사회복지부문 등), 그리고 행정단계별로(연방정부차원, 주정부

2) 에코프(Ackoff, 1974)는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덩어리(m esses ), 트리스트(T rist ,

1983)는 문제영역(problem domains )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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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지방정부차원) 직업교육훈련활동이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

는 동일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발

생되는 문제들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

다. 특히 업무면에서 조직사이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계(때로는 불분

명한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예산 및 통제시스템, 그리고 타조직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 내지 감정 등이 문제해결을 둘러싸고 조직사이의 업무조

정 (coordin at ion )과 협조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었다.3)

넷째, 허브스트 (H erb st , 197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격이 복잡하고 관련

조직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

어진 계획들은 그 결과가 처음에 의도한 것과는 달리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

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비교적 장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교육훈련의 정책과 프로그램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적·외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많았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그 동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입안과정에서

부터 복수의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정책실시 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 또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들

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조직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처리과정을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조직형태로

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섯째, 1980년대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 등 주요국가들이 겪

어온 가장 큰 경제적 고통 중의 하나는 높은 실업률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3) 치스홀름(1998)은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부문별, 단계별로 복수조직이 다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차원에서 법령 등에 의한 강

제적 방식으로 직업교육훈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

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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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산업계의 노동수요변화에 신속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갭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력수요기관과 인력공급기관이 보다 밀착

된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신시설과

장비의 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느 한 조직, 이를테면 학교 또는 중

소사업장 등에서 단독으로 이러한 시설 및 장비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산학협동, 위탁훈련, 시설·장비

의 공동구입 및 사용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력수

요기관과 인력공급기관의 유대관계가 보다 밀착되고 직업교육훈련의 시설·

장비의 공동구입 및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조직상호간에 정보,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로서 네트워크

가 요청되었다.

지난 수 십년간 직업교육훈련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변화를 요약하면, 여

러 조직에 걸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직업교육훈련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사이의 협조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직사이에 이

러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간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 ) 지역차원 인력개발의 필요성 증대

개방화, 국제화 및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경쟁력확보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쟁도 과거보다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간 또

는 지역간 물적자산의 이동성(m obility )이 높아지면서, 물적자산 부존량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경쟁력의 의미가 과거보다 크게 퇴색된 반면에(케언크로

스 (Cairn cros s , 1997)), 상대적으로 국가간 또는 지역간 이동성이 여전히 낮

은 인적자산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지역의 중요성이 새롭

게 조명되고 있다(콕스 (Cox , 1997); 스토퍼(Storper , 1997)).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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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은 지역차원의 인력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이다. 특

히 지방자치제도와 같은 분권주의적 정치체제의 전통이 일찍부터 확립되어

온 국가들은 중앙정부차원의 인력개발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차

원의 인력개발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개발은 통상적인 물적자산에 대한 투자활동과 달리, 인격체인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활동이므로 인간관계 또는 사회

적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 또는 사회

적 관계는 대체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적 범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은 지역, 좁게는 지역노동시장 및 지역교육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일, 1999a ; 이상일, 1999b ). 각 지역의 상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인력개발은 지

역별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지역의 실정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4)

특히 지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노동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

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때에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보다 활발히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지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또는 지역간 노동이동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면 국

가전체차원의 인력개발과는 별도로 지역차원의 인력개발을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장기

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노동이동시에 발생하는 비용, 이를테

면 주택, 교육,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과 관련된 각종 비용이 노동이동이 가

져다 주는 편익을 상회한 결과, 지역간 노동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다.

4)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온 중앙정부 차원

의 각종 직업교육훈련활동이 지역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실시된 결과, 지원자금의 중복수혜, 직업훈련기관의 난

립, 일부 직종에의 지나친 편중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사실은 그 단적인 예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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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력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하에 지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차원의 인력개발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을 이러한 인

력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차원의

네트워크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각급 지방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시너지 효과창출을 위하여 지역협

의체를 중심으로하는 인력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구성원들이 공동

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의 이러한 인력개발활동에

어느 하나의 조직 단독으로 관련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

무 클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인적, 물적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큼 내

적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

동의 조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2 . 사회적자본과 네트워크의 유형

가 . 사회적자본

직업교육훈련이 갖는 의의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지만, 베커 (Becker ,

1962) 등이 주장한 인적자본이론 (hum an capit al theory )에 의하면 직업교육

훈련은 무엇보다도 인적자본을 증대시켜 생산성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특히 직업교육, 직업훈련으로부터 습득한 기

능 또는 기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와 같은 물적자본과 기존의

인적자본 (예, 교사 및 훈련강사)이 사용되어지고, 이러한 물적자본과 기존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따라서 새로이 창출되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결정된

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싸고 여러 구성원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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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어떠한 가에 따라서도 직업교육훈련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관련구성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가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유대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는 경우

에 비하여, 관련구성원들이 적절한 협조와 경쟁을 유지하는 관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과가 훨씬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 네트워크 문

헌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자본 (social capit al)이라고

하는데, 직업교육훈련에서 사회적자본이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교육훈련에 실제 투하되는 물적자본과 기존의 인적자본은 개별구성원

의 성과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반면에, 사회적자본은 이러한 개별구성원의

성과능력증대를 촉진하고 조직전체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자본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물적, 인적자본의 투자

경제성을 높여주는 하부구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유권 측

면에서는 사회적자본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결합적으로 소

유된다는 점이다. 물적자본 또는 인적자본은 법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소

유권을 가졌는지가 대체로 명확한 편이지만 사회적자본은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만일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중의 일부가 여타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단절하게 되

면 그 부분만큼 사회적자본은 상실하는 셈이 되고, 이에 대한 손실은 관련

구성원 모두가 분담하는 결과가 된다.5)

예를 들면, 어느 양호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직업교육훈

련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동 기관과 관계를 맺어온 여타 직업교

육훈련조직들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5) 구성원들간에 관계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강탈문제(hold- up

problem ), 즉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치가 있는 자산인 관계특수적 자산(주로 물적

자산)의 가치상실문제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회적자본의 상실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직업훈련측면에서 관계특수적 자산 개념을 비롯한 소유권이론에 대

한 이론적 논의는 이상일(1999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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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될 뿐만 아니라 활동을 그만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인적·물적자본,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없게 되므로 남아 있는 직업교육

훈련조직들이 소유한 인적·물적자본,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자본도 그

만큼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자본이 갖는 또다른 특징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처

해있는 사회적구조의 경쟁정도에 따라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싼 교육 및 노동시장구조가 신고전

학파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완전경쟁시장구조라고 한다면 사회적자본의 크

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구조하에

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구성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

어, 부문간에 상이한 수익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 물적자본은 물

론이고 심지어 사회적자본마저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및 노동시장구조가 불완전경쟁시장구조

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불완전경쟁시장구조에서는 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정보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자본이 형성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본의 수익률

이 달라진다. 특히 기존의 인적·물적자본의 양이 클수록 사회적자본이 인

적·물적자본의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커지게 된다(버트 (Burt , 1992a )). 완

전경쟁시장구조보다는 불완전경쟁시장구조가 보다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사

회적자본은 인적, 물적자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자본의 통로, 즉 특정자원을 소유한 타구성원들에게 접근하

여 이들과 상관관계 (correlation )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사이에 자원

들이 어느 정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코

울먼(Colem an , 1988); 마스덴과 헐버트(M ar sden and Herlbert , 1988) 등).

이와는 달리 네트워크 그 자체를 사회적자본의 형태로 간주하는 주장은

사회적자본의 통로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주장에 비하여 아직까지 이론적

으로 덜 체계화되었지만, 주로 네트워크의 범위, 즉 네트워크의 크기 (siz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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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사회적자본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특징이 있다 (박스먼, 드 크

래프 및 플랩 (Box m an , De Craaf, and F lap, 1991)).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경우 사회적자본은 네트워크 자체라기보다는 네

트워크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의 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

다. 즉 네트워크는 사회적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틀 또는 조직을 가

리키는 반면에 사회적자본은 그러한 틀 또는 조직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교류를 둘러싼 상호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크기 또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정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를 사회적자본으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6)

나 . 네트워크의 유형

1)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종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네트워크

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는 분류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이

름으로 불리우는데, 네트워크의 유·무형 형태에 따라서 네트워크는 실제

네트워크 (r eal netw ork )와 가상 네트워크(virtu al n etw ork )로 나누어진다 (샤

피로와 베리안 (Sh apiro an d V arian , 1999)). 철도, 항공과 같은 수송분야의

네트워크, 전화, 일부 하이텍분야(예, 팩스, 컴퓨터, 모뎀, A T M기계)의 네트

워크가 실제 네트워크에 속한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

고리(node )들은 물적장치 (예, 철로, 전화선)로 이어져 있다. 반면에 가상 네

트워크는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잇는 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inv isible) 네트워크인데, 동일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컴퓨터 네트워

크,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된다.7)

6) 버트(1992a)는 네트워크내에서 각 구성원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까지도

사회적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미첼(Mitchell, 1969)에 의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특정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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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느 부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공부문 네트워크,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 네트워크로 나누어지기도 한다(커밍스,

1998). 이 중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주로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str at egic

alliances ), 컨소시엄(con sortium ), 모험사업 (v enture bu sin ess )에의 공동투자

등을 가리키는데, 주로 신기술개발 및 신시장의 공동개척, 연구개발비의 부

담, 거래비용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네트워크는 행정기관들 사이에 부족한 재원,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수

요증대에 직면하여 고비용이 수반되는 공공서비스의 중복방지 등을 통한 규

모의 경제실현, 여러 행정기관들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조

정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혼합 네트워크는 기업을 비롯한 민

간부문, 행정기관과 같은 공공부문들이 함께 망라된 네트워크로서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교육훈련문제를 비롯하여, 보건, 환경, 지역경제발전

등과 같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거래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서 업무 네트워크

(w orkflow n etw ork ), 통신 네트워크(communicat ion n etw ork ), 그리고 친목

네트워크 (fr ien dship netw ork )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바라(Ibarra , 1992)). 이

들 네트워크는 각각 업무상 필요한 상품, 정보, 호의라고 하는 자원들의 거

래가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업무 네트워크는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분업의 형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쌍방

관계(dy adic relat ion )가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통신 네트워크는 정보교류를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친목 네트

워크는 구성원들 사이에 호의적인 자세와 배려가 네트워크형성의 기반이지

만, 때로는 이러한 호의가 정보와 같은 다른 자원들을 획득하고 교류하는

수단이 된다.

의 사회적 행위를 특징지워 주는 일단의 상호연계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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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유무에 따라 정태적

네트워크 (st at ic netw ork )와 동태적 네트워크(dynamic n etw ork ), 그리고 네

트워크와 관련한 법, 규정과 같은 형식의 구비여부에 따라 공식적 네트워크

(form al n etw ork )와 비공식적 네트워크(inform al netw ork ) 등으로 네트워크

는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를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네트워크,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긴요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분석에도 중심적인 검토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적 네트워크는 법 또는 규정 등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활동 및 관계를

명시적으로 공식화한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이바라 (1992)에 의하면 기능적으

로 차별화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네트워크가 공식적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공식적 네트워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구성원과 그렇지 못한 구성원사이에 흔히 형성되는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다.8) 때로는 위원회, 팀과 같은 준조직(quasi- structure)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도 공식적 네트워크에 포함되기도 한다 (스쿤호벤과 젤리네크

(Schoonh ov en an d Jelin eck , 1990)).

이에 비하여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법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구성원들 사

이의 활동, 관계에 대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그

리고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은 업무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갖는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링컨(Lin coln ,

1982)은 공식적 네트워크는 기껏해야 조직의 이상적인 형태의 한 단면을 제

8) 사실 이바라(1992)는 공식적 네트워크 대신에 규정화된 네트워크(prescribed

netw ork), 그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 대신에 자연발생적 네트워크(emergent

netw ork)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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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데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의 실제 내부조직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식적 네트워크

는 명확한 규칙, 역할 등에 관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행위가 가능토

록 하여 조직전체의 목적달성을 손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상반된 견

해도 있다.

그런데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따라서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네

트워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먼즈와 아이젠버그

(M ong e and Eisenb erg , 1987)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이들이 서로 공존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두 네트워크 사이에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구축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네트워크가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로 긴밀히, 즉 촘촘히 관계가 형성되

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밀도(den sity )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형식적 네트워크

와 실질적 네트워크로 나누기도 하며, 응집력 (cohesion ), 등치 (equiv alence),

범위(r ang e), 중개(brok erage) 등의 정도에 따라서도 네트워크를 달리 구분

하기도 한다.9)

2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유형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속하는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직업교육훈련이라

고 하는 무형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므로 가상

9) 여기서 밀도(density )는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잠재적 유대관계 중에서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관계의 비율을 가리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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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업교육훈련 행정기관을 비롯

한 공공부문과 산업체, 민간직업훈련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거래자

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업무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친목 네트워크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산학협동 파트너쉽과 같이 구성원들

사이에 쌍방관계가 두드러진 특징인 경우에는 업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이들이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공식적

네트워크에 가까우며, 반대로 이러한 법령 또는 규정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

도 선언적인 내용 또는 지원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인 참여에 의하여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구조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

라서 네트워크의 유형을 중추- 차륜 네트워크 (hub - spoke netw ork ), 동배 네

트워크 (peer - to- peer n etw ork ), 중개 네트워크 (interm ediary netw ork )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해리슨과 와이슨 (H arrison an d

W eiss , 1998)).

이 중에서 중추- 차륜 네트워크는 미국의 경우 [그림 Ⅱ- 1]의 (a )에서 보듯

이 지역사회단체 (Community - Based Organizat ion s ; CBO) 또는 지역개발공

사 (Community Dev elopm ent Corporat ion s ; CDC)가 중추 행위자가 되고 여

타 CBO, CDC, 각급 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업체 등이 차바퀴살

형태로 중추 행위자인 CBO 또는 CDC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동배 네트워크는 [그림 Ⅱ- 1]의 (b )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의 가운데

에 수 개의 독립적인 중추 행위자들이 동등한 위상을 유지한 채 하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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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망을 형성하고, 여타 행위자들이 이 중심망 자체 또는 중심망 속에 있는

개별 중추 행위자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역시 미국의 경우에는

중추- 차륜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CBO 또는 CDC가 동배 네트워크의 중심

망을 형성하고 있는 중추 행위자들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림 Ⅱ- 1]의 (c)에서 보듯이 네트워크의 중심

에 중개 역할을 갖는 행위자, 즉 교육훈련기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CBO, CDC, 행정기관, 여타 교육훈련기관, 업체, 재단법인 등이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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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센터

산업체

(b ) 동배 네트워크

여타 중개기관 지방정부산업체

학생·훈련생
CBO CDC

지역주민

중개기관
(대학, 지역사회대학, 실업계고교,
훈련기관 등)

(c) 중개 네트워크

[그림Ⅱ- 1] 네트워크의 세 가지 기본형태

재단법인



중심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유형을 가리킨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수는 중추- 차륜 네트워크의 중추 행위자와 마

찬가지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동배 네트워크의 중심망에 속해 있는 중추

행위자들처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본형태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적합한 지는 지역의 사

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형태들이 서

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최적화

가 . 최적화의 개념과 필요성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최적화 (opt imizat ion )한다는 것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들의 공동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네

트워크를 조직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공동이익이란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구성원들의 직업교육훈련활동으로부터 얻는 개별이익의 합계이며, 편익

(b enefit s )에서 비용 (cost )을 뺀 순이익을 뜻한다.

네트워크의 최적화는 곧 네트워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행

위를 가리키는데,10)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네트워크 전체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

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비용은 크게 세

10) 구성원들의 참여와 탈퇴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에 참

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개별이익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개별이익

보다 크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만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상

관없이 법령 등에 의하여 참여가 강제화되어 특정 구성원의 개별이익이 네트워

크에의 참여 이전에 비하여 감소할 경우에는 비록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달성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레토)효율적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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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새로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발

생하는 비용, 둘째, 네트워크의 구축 이후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류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셋째, 이러한 네트워크

가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반면에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편익은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류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11)

그런데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최적화, 즉 네트워크 전체의 편익을 최대화

하는 한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같이 많은 구성

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원칙없이 구성원들을 얼기설기 연결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중복관계가 이루어져 비용 또한 필요이상

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설정과 편익, 비용 사이의 이와 같은 점

을 고려하여 조직구조면에서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

하도록 한다. 특히 효율성(efficiency )과 유효성(effectiv en ess ) 개념을 중심으

로 네트워크의 최적화조건을 살펴본다.

나 . 최적화조건

1) 중복접촉과 구조적 홀의 개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크기(size )가 커질수록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

류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공동

11)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도 새로운 정보의 습득, 친밀관계의 형성 등으로

직·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 단계 역시

유지·관리에 대한 노하우 축적으로 향후 동 네트워크와 유사한 새로운 네트워

크 또는 관련조직을 보다 쉽게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이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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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음으로써 규모의 경제 (econ omies of scale)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의 공동이익도 커지는 것이 보통이다.12)

그러나 단순히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이

증가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지 않은 네트워크

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필요이상으로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트

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구성원에 대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경우

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성

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자원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네트워크가 갖는 의의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한 협

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

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크기 (size)와 다양성 (div er sity )을 적절히 조화시키

는 것은 곧 구조적 홀 (stru ctural h ole)을 최적화하는 문제이며, 이는 네트워

크를 최적화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다. 버트 (1992a , 1992b )에 의하면, 구성원

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촉(cont act s )이 중복되지 않아서

각 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가 차감될 필요없이 합산되어 전체

네트워크의 이익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관계를 구조적 홀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구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접촉들이 될 수 있는한 구조적

홀이라는 관계를 가지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네트워크 전체

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접촉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아닌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응집력 (coh esion )과 구조적 등치 (stru ctural

12) 샤피로와 베리안(1999)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 특히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치

는 커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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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 alence)가 있는데, 이들은 특정구성원을 중심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접

촉들이 각각 직접적으로 중복되어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중복되어 있

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그림 Ⅱ- 2]의 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구성원 S는 A , B, C 구성원들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촉들을 갖고 있으나,

이들 A , B, C 사이에 또다른 접촉들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A , B, C 구

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존재한다고 하고, 특정구성원과 이들 사이의 접촉

들은 중복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응집력이 나타나는 관계는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유대(stron g tie)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그림

Ⅱ- 2]의 좌측에서 A , B, C 사이의 관계는 예를 들면, 부자지간, 가까운 친구

사이, 또는 오랫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해온 조직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응집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정구성원과 구성

원들과의 접촉들이 중복되어 있어 그만큼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으로 형성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Ⅱ- 2]의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구성원 S와 일차적 접

촉관계를 맺고 있는 A , B , C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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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버트(1992a), P .66에서 재구성



만 d, e, f, g 구성원들을 통하여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

이 특정구성원 S와 일차적 구성원들 A , B , C 사이의 간접적 중복접촉관계

를 구조적 등치라고 일컫는다. [그림 Ⅱ- 2]의 우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관계

는 비록 응집력 기준으로는 특정구성원 S와 A , B , C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가 중복되어 있지 않지만 이차적으로 접촉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상

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특정구성원 S와 A , B, C 구성원

들 사이의 관계가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차적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차적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직

접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응집력, 구조적 등치 관계는

종종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구성원들이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결합력이 크면서 동시에 이들 구성원들이 동일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이차적 구성원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이며, 이와

같은 중복접촉의 가능성이 큰 네트워크일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구조적 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 효율성과 유효성 측면의 최적화조건

이러한 중복접촉과 구조적 홀의 개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나

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 (efficien cy )과 유효성 (effect iv en ess )의

개념에 대한 버트(1992a ) 등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

의 효율성이란 특정 구성원과 일차적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일차

적 접촉들 가운데 중복되어 있지 않는 접촉들의 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가리

키는데, 앞서 살펴본 구조적 홀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를 정의하면 일차적

접촉 단위당 구조적 홀의 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림

Ⅱ- 3]에서 네트워크 A에서 네트워크 A '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B에서 네트

워크 B '으로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커진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크기, 즉 접촉의 수가 동일한 두 네트워크 중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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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중복접촉의 수가 많은 네트워크일수록 네트워크에

서 발생하는 공동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자원의 교류가 쓸데없이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네트워크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던 외부

구성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일차적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중복접

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 어떤 구성원들을 일차적 구성원들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되는데, 네트워크 전체의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뢰

성과 접촉강도가 큰 구성원들을 일차적 구성원들로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

다.

한편 네트워크의 유효성이란 일차적 구성원, 이차적 구성원, 또는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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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A '
네트워크 B '

[그림 Ⅱ- 3]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유효성

자료 : 버트(1992a), P .64 및 P .68에서 재구성



단계의 구성원의 수를 증가시켜 네트워크 전체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그림 Ⅱ- 3]에서 네트워크 A '에서 네트워크 B '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네트워크의 유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일차적 구성원의 수에 초점을 맞추어 일차적 접

촉단위당 발생하는 평균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네트워크의 유효성은

일차적 구성원, 이차적 구성원, 또는 그 이상 단계의 모든 구성원의 수에 초

점을 맞추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중복접촉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

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중복접촉의 수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네

트워크의 유효성이 증대하기 쉽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 접촉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수가 늘지 않고서는 네트

워크의 크기 증가에 따른 비중복접촉의 수가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일차적 구성원들의 수가 증가하면 일차적 접촉단위당 비중

복접촉의 수가 하락할 수가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일차적 접촉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수를 증가시키면 유

효성이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총이익은 커질수 있는 반면에, 효율성의 하락

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네트워크의 총이익은 줄어들 수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최적화조건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효율성과 유효성을 적절히 조

화시키는 일이다.

효율성·유효성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최적화 모색에 관한 버트 (1992a )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최대효율성 (maximum efficiency )을 나타내는 45°선, 즉 A선상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추가되는 새로운 접촉은 기존의 다른 접촉들과 전혀 중복

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며,13) 반대로 최소효율성 (minimum efficiency )을

나타내는 B선상에서는 추가되는 모든 새로운 접촉은 기존의 다른 접촉들과

13) 접촉단위당 비중복접촉의 수가 최대화되는 것이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정

의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효율성의 최대크기는 1이므로 [그림 Ⅱ- 4]에서 45°

선인 A선은 최대효율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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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중복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B선상에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진

최초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추가되는 접촉들은 모두 기존의 접촉들과

중복되므로 B선상에서 유효 네트워크의 크기(effectiv e n etw ork size)는 1이

된다. 따라서 실제 네트워크의 크기와 유효 네트워크의 크기 사이의 관계는

[그림 Ⅱ- 4]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실제 네트워크의 크기와 유효 네트워크의 크기 사이

의 관계가 A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는 방

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A선과 B선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최적화되는 경우

도 있다. 예를 들면,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네트워크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응집력 및 구조적 등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효율성을 우선시 하게 되면, 중

복접촉이 일반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친목단체는 성격상 존립자체가 어려

워진다.14) 따라서 구성원들의 접촉이 중복되어 네트워크가 과잉 또는 포화

14) 버트(1992b)는 또 다른 예로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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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4] 네트워크의 최적화 영역

자료 : 버트(1999a), P .7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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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 ion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의 성격상 효율성 중심의 최

적화보다는 포화중심의 최적화, 즉 포화최적화(saturation for optimizat ion )

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포화최적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A선이 아닌 C, D와 같

은 선들을 따라 네트워크의 크기 (실제크기와 유효크기)가 변화할 수도 있다.

C선의 경우에는 처음에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을 때는 비교적 엄격히 효율

성을 지키면서 네트워크의 크기를 증가시켰으나, 점차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서 구성원들 사이의 중복접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는 반대로 D선은 처음에는 효율성에 그다지 초점을 맞추지 않다가 점차 네

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서 보다 엄격히 중복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

다. 네트워크가 성장 (즉, 네트워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 C선과 D선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가까운지는 네트워크의 종

류와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중복접촉을 가능한한 없도록 하면서 네트워

크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향, 즉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유효성을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행위와 네트워크의 환경이

불확실한 네트워크에서는 효율성을 100%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 (uncertainty )이 존재하

는 경우의 네트워크 최적화는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의 이상적인 효율성과

유효성의 결합 (예, A선)과는 다른 모습 (예, C, D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보다 한층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여러 관련구성원들

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서 네트워크가 등장하

게 되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사실 [그림 Ⅱ- 4]에서 효율성과 유효성

의 관계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사회는 네트워크 전체의 존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비록 중복접촉이 발생하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원 하나

하나와 최고경영자가 일차적인 접촉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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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A선이 아닌 C선 또는 D선에서와 같은

효율성과 유효성의 결합이 나타나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행위와 네트

워크 주변환경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어렵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따

라서 네트워크의 최적화문제는 단순히 효율성과 유효성만의 관계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바라(1992), 크랙크하드트 (Krackh ardt , 1992) 등의 견해들을 중심으로 효율성

과 유효성이외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검토하도

록 한다.

3 ) 기타 측면의 최적화조건

먼저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응집성

(cohesion )과 자율성 (autonomy )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여

기서 응집성이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의존적인 관

계 또는 통합관계의 정도를 가리키는데, 응집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외부

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크 내부의 구성원들과의 경계가 보다 뚜렷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내에서 다시 소그룹별로 별도의 배타적인 관계를 구축한

다. 반면에 자율성이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의 외부구성원들 또

는 네트워크 내부의 다른 소그룹에 속한 구성원들과 공식, 비공식적인 관계

를 자유로이 가질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조직들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대

체로 응집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유대 (stron g tie)관계

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자율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약한 유대(w eak tie)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에 흔

히 나타나고 있다.15)

15) 참고로 그래노베터(Granovetter , 1973)에 의하면, 강한 유대는 대체로 특성이 유

사한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난다. 그리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이들 구성원들은

서로 다방면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군집(cluster )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접

촉이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다. 이에 비하여 만약 그냥 내버려두었더라면 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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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트워크의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경

우에는 자율성이 높은 네트워크 구조보다는 응집성이 높은 네트워크 구조가

상대적으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변환경이 급속

히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구성원들, 특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은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불확실성의 감소를 목적

으로 강한 유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약한 유대관계를 기초로

한 자율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래노베터, 1982; 크랙크하드트, 1992). 반면에 서로 다른 분야간의

(int erdisciplinary ) 협조 또는 공동노력의 산물로 나타나기 쉬운 혁신적인 아

이디어 (inn ov ativ e idea )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큰 네트워크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바라, 1992). 따라서 네트

워크의 최적화에는 이와 같은 응집성·자율성 사이의 상반관계(tr ade- off )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효율성·유효성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구성원들끼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보완성 (complem entarity )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유대관계의

이점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

완성과 함께 유사성(similarity )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구성원들 사이에 교류되는 각종 자원들이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의존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불필요한 경쟁

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목표, 임무, 그리고 취향 등이 유사한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성 (hom og eneity )은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상호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어 자원의 교류를 원활히 해주는 장점

이 있다.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보완성과 유사성 가운데 상대적으

결되지 않았을 구성원들을 느슨한 형태로 연결시켜 주는 약한 유대가 오히려 새

로운 정보교류 등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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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느 쪽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는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종류

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동질적인 구성원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는 것을 감안하면 (갤라스키위츠와 세틴 (Galaskiew icz an d Sh atin , 1981)), 불

확실한 상황하에서는 보완성보다는 유사성에 가까운 방향으로 네트워크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질적인 구성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이가 과거 협조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였다고 한다면 불

확실한 상황이라고 해서 동질적인 구성원들을 항상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속성이 있다고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도 고려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즉 상황에 따라 안정성 (st ability )과 유

동성(fluidity )을 적절히 배합해 나가는 일도 네트워크의 최적화, 즉 구성원

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크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하에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

동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케플런 (Kaplan , 1984)). 반면에 혁신적인 프로젝

트 (inn ov at iv e proj ect )를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큰 경우

라고 하더라도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직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유동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에클레스와 크레인 (Eccles

an d Crane , 1987)).

그런데 안정성·유동성 측면의 네트워크 최적화는 효율성·유효성 측면의

네트워크 최적화는 물론, 응집성·자율성, 그리고 유사성·보완성 측면의 네

트워크 최적화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동성이 높은 네

트워크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보완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보통이

다. 한편 효율성·유효성 측면과는 달리, 안정성·유동성 측면, 응집성·자

율성 측면, 그리고 유사성·보완성 측면은 네트워크 최적화를 나타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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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한다든가 또는 수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16)

이외에도 네트워크 최적화시에 고려해야 할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은 네트워크 구성

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네트워크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관리·통제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익 (편익- 비용)의 크기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관리·통제하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 특정 조직을 만들어 네트

워크의 관리·통제업무를 별도로 맡긴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관리·통제하는데는 별도의 조직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

도 꼭 필요한 최소규모의 조직으로 네트워크의 관리·통제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성격에도 적합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비록 부분적으로 위계조직 (hierarchy )의 성격을

갖는 네트워크에서도 관리·통제업무는 대체로 대리인(agent )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인에 의한 네트워크의 관리·통제

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인- 대리인

(prin cipal- ag ent )이론에 기초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16) 효율성과 유효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수식화가 가능하다. 그리

고 네트워크 최적화시에 고려해야 할 여타 조건들 중에서 자율성 역시 효율성,

유효성을 계산하는 방식을 일부 원용하면 어느 정도 수식화할 수 있다. 효율성,

유효성, 그리고 자율성의 수준을 수식화한 내용은 버트(1992b)의 ch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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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현황과 문제점

1 .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의 네트워크 관련내용

가 . 네트워크관련 법령 개관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를 전적으로 네트워크로 간주하는 것은 무

리이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동 시행령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

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들은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동 내지 산학관협동 등에서 네

트워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직업교육훈련관계법

역시 원래 의도여부를 떠나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조항들이 다수 있다.

현재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법령은 숫자가 20개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은 법령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들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고 있으며, 관련 행정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이들 법령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여 업무가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

하고 타 법령과의 중복 또는 상충에 관한 업무조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

둘째, 법령들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령들이 현장에서 제대

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17) 특히 법령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시키는데 요

17)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관련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수반하는 법령

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

만 네트워크 관련활동을 유지하고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제대로 마련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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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재원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더

라도 부분적인 내용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재원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일반

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셋째,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활동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각종 지역사회단체와 긴밀한 협

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법령들에서는 이와 같이 지

역사회와 밀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당지역의 풀뿌리

(grass - root s ) 사회조직과의 연계보다는 관련행정기관 사이에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설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네트워크보다는 관료조직을 염두

에 두고 작성된 법령들이 대부분이다.

<표 Ⅲ- 1>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관련 주요법령

내 용 법 령

산학
협동교육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 시행령, 초·중등
교육법

산학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 공업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 관한 법률,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진흥법

산학
인적·물적
자원교류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과학교육진흥법,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산학
정보교류

기술개발촉진법, 직업안정법 및 동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산업교육진흥법 및 동 시행
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 시행령

자료 : 이무근 등(1998)에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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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다수 법령들의 내용이 경직적이고 정태적이다. 법령 자체의 특성

상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경직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만, 네트워크가 동태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행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관련법령들에서는 관련당사자들이 주변환경에 신

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의무들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토록 하는 방

법이 있다. 그런데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 역할과 활동이 미미한 실정인데, 향후 네트워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이 제고되어 동태적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일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

워크의 참여에 요구되는 구성원들의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없거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 법령들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원칙이

나 근거없이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해 놓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관련조직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비롯한 주요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 나

타나 있는 네트워크 관련내용과 그 문제점들을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

의 현실적합성, 네트워크의 최적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 네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부분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들은 개별법의 특정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구성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항들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구성원들에 관한 사항들은 주로 쌍방

관계(dy adic relation s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삼자관계(t riadic

relation s )이상에 관한 사항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라는 시각에서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의 증진에 관한 사항들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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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을뿐, 이들이 명시적으로 뚜렷이 부각되어 있

지는 않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이 법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상호연계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촉진

하기 위하여 ‥‥ 모든 국민에게 ‥‥ 기회를 제공하고 ‥‥ 국민생활수

준의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제1조)

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상호연계운영을 비롯하

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시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법률 19조 및 20조에 나타나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한 사항

들은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비

록 네트워크라는 표현은 없지만 동 법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네트워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의 속성상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가 위계조직(hierarchy )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강제적

으로 참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하면, 현행 한

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4조)

‥‥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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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

‥‥ 신기기를 개발·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

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법 제13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교육훈련 관련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가

강제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의 경우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3호, 특별 학급의

설치] 교육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 시·도지사, ‥‥ 지방노동

관서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

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쌍방간에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경우도 있

으며, 또한 쌍방간에 협조 (또는 협의 )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 협조

를 강제화 함으로써 의미 자체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에

산학협동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간의 인적·물적자

산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 협동연구, ‥‥ 서로 협력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간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을 ‥‥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사회교육법 제13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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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조)

등은 구성원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18)

네트워크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 내지 상호보완성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

계법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관계를 애매모호하게 기술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관련정

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

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협조관계인지 아니면 강제관

계인지가 불분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아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한편 위계조직의 성격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동

시행령 제3조,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시행의 업무추진체계와 고용촉진훈련협

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 제4조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여타 관련기관 사이의 관계이

18) 이 외에도 학교간 상호협조(고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제59조), 직업안정측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사이의 협조(직업안정법 제7조, 제18조) 등도 구성원

들 상호간의 협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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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체로 이러한 관계는 위계조직의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령의

성격상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행정관서 위주의 직업교육

훈련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직업교육훈

련기관을 비롯한 여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이들 구성원들이 대체로 민간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아직까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네트워크 조직이라기보

다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직체계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직업교육훈련관계법상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 연계 등에 관

한 내용이 상당부분 있으나, 대체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강제화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조관계 또는 강

제관계로 규정되어 있기보다는 무원칙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

정이다.

다 . 네트워크의 현실적합성에 관한 부분

이상적인 형태로 구축된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구성원들 전체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가 현실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차지할 구성원들

각자의 위치(position ), 행위 (action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

는 인센티브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 업무영역의

모호함 또는 중복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 조정 (coordinat ion ) 장치가 네트워크에 내포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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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주요 관계가 대체로 법적 강제성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

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마지못

하여 형식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해 있는 구성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의 관건이 되고 있는 산업체의 적

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만한 환경 또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

는 상황하에서는 산학협동 및 산관학협동은 형식적인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

이 크다. 이무근(1989)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학협동 및 산관학협동은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공동이익이 증진될 수 있으며, 만일 어

느 한 구성원의 강요에 의한 협동관계는 형식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

다.

물론 정(正)의 외부성 (ex t ernality )이 큰 활동인 직업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하에서 직

업교육훈련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강제적인 수단

을 동원해서라도 직업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를 교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 수단에 의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특히 산업체가 산학협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 관련분야의 산업체

에 종사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3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산학협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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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산업체 인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협

의회 못지 않게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큰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구성원에는 아예 산업체의 인사가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모든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은 불충분한 실정이다.19)

다만 강제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대신,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여러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 측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법 제18조∼제20조, 기술계열

의 학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산업교육진흥법 제25조, 이와 관련한 동 시

행령 제22조∼제24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7조∼제9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업훈련 측면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비용에 대

한 지원을 규정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제30조, 동 시행령 제16

조∼제26조와 동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실시규

정 제21조, 제23조, 제24조 등에 국가 (노동부장관)의 지원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과 같이 많은 구성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효과

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조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들 사이의 경쟁과 협조를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한다면 구성원들 사이의

행위들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는 이러한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

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예를 들면,

19)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직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경우에

는 산업계 인사가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여타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하여는 산업계 인사의 참여비중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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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운영, 예

산의 확보 및 시·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

정 및 지도·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 2호)

시·도지사는 시·도별 훈련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의 시·군·구

별 배정, 훈련기관지정, 시·군·구 훈련실시상황 조정 및 지도·감독 업

무 등을 수행한다. (동 규정 제3조 3호)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사회교육법 제13

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에 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언급된데 지나지 않으

며, 외국에서처럼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 사이 또는 프로그램들 사이의 조

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정위원회와 같은 장치는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현행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주로 법에 의

한 형식적, 공식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이외에도 현실에 부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의 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장기적이고 동태

적인 시각에서 주변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신축성에

관한 사항들은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현실적합성 면에서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은 형식적으

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법적 구속력에 의한 강제성에 기초해 있으므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의한 지원금을 통하여 일부 구성원들에게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인센

티브를 주고 있으나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필

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호혜적 관계구축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

브가 부족하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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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다.

라 .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관한 부분

1) 일반적인 내용

앞서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네트워크가 효율성과 유

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구조적 홀이 다수 존재하는 방식으

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

훈련관계법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홀에 관한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조직구조면에서 행정상의 편의와 법적 강제성에 바탕을 둔 관주도의

직업교육훈련체계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은 그동안 민간부문에 속하는 직업교

육훈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오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지만, 민간에 대한 관우위의 분위기,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권력

체제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

인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데 보다 근본

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에 의한 강제성으로 외견상으로는 일부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한 것처럼 비추어지나, 실제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불과한 측면이 많아 사

실상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만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연

장선상에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는데 소

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당장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간접적인 비용, 즉 구

성원들의 강제적인 참여에 의한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구성원들의 기회비용

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네트

워크의 편익의 크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규정한 구성원들의 관계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적 접촉관계 위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과

여타 구성원들이 일차적 접촉위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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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행정편의와 법적 강제성에 의한 강한 유대관계에 기인한 것이기

는 하지만, 효율성 및 유효성 중심의 최적화보다는 포화 (saturat ion )중심의

최적화전략을 채택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록 이러

한 구성원들 사이에 중복접촉이 있게 되어 네트워크가 과잉 또는 포화된다

고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 중의 일부가 행정기관과 직접적인 접촉관계를 갖

지 않아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유대관계의 약화를 방지하고, 보다 확실한 관

계구축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 직

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

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항)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 법 제7

조 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차적 접촉뿐만 아니라 이차적 접촉에 관한 사

항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일차적 직업교육훈련 실시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위탁하면서, 동시에 이차적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직접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접촉의 가능성이 있어, 네트워

크의 효율성, 유효성 측면의 최적화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

으로 포화최적화 전략을 채택한 결과로 이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법률의 경우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이 타 구성원과 교류관계를

맺을 때, 만일 또 다른 구성원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면 이 또한 네트워

크의 최적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테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

훈련 실시기관이 직업교육훈련생의 의사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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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별조직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임의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만큼 네트워크 전체의 공동이익 증진은 어렵게 된다.20)

그리고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발생적 또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직업교육훈련 관련활동에 충분히 활용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노베터(1973)가 지적한 약한 유대(w eak tie)

관계가 갖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활동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각종 단체 또는 모임도 네트워크체계 속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

다. 비록 다음과 같이

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업

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 등을 통

한 구인·구직 알선의 광고, 사업주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

척하여야 한다. (동 시행령 제13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행사를 위한 임시 모임 또는 일시적 접촉수단을

통하여 아직까지 네트워크체계로 들어오지 않은 각종 조직과 연결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녀회, 청년회, 동창회 등과 같은

지역사회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사회단체가 각종 직업교육훈련활동 내지 지역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직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발생적 또는 비공식적 관계를 네트워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효율성·유효성 이외에

20)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현재 민간산업평의회가 직업훈련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

공하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생의 선택폭을 제한한다

는 지적이 늘면서 점차 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53 -



도 네트워크의 최적화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인 응집성과 자율성의 조화,

유사성과 보완성의 조화, 안정성과 유동성의 조화 문제는 사실상 거의 고려

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대체로 응집성, 보완성, 안정성 등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비롯한 일부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자율성, 유사성, 유동성에 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

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이 담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내용 중

에서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고용촉진훈련협

의회 등에 대하여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업무를 맡게 될 조직이라고 볼 수 있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에 의하면 <표 Ⅲ-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여러 활동에 걸쳐서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의 교류활

동을 촉진·지원하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직

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사실상 네트워크

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담당하는 지역 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는 ‥‥ 특별

시, 광역시 또는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둔다 라고 하여 각 직업교육훈

련협의회가 설치될 지역단위가 시·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활동은 교육현장, 노동현장,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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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업무, 구성 및 최적화 검토내용

업무내용 구성 네트워크의 최적화 검토내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
설·장비투자계획의 수립
에 관한 내용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
계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
체간의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행정·재정
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지역의 직업교
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 : 15인 이내
(위원장 포함)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장
위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 지역상공회의소장
- 지방중소기업청장(사무소
장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촉하는 교육훈련계,산업
계, 노동계인사

실제 경제활동권역 기준이
아닌 광역시·도 단위를 기
준으로 구성: 응집성과 유
사성부족, 저수준의 유효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
적 역할담당: 저수준의 유
동성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예,
여성)의 참여보장 미흡: 저
수준의 유효성 및 보완성
외부조직 또는 외부네트워
크와의 연결성 부족: 저수
준의 자율성 및 유동성

업교육훈련활동에 관련된 사람 또는 조직들의 행위가 실제로 빈번히 이루어

지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동 협의회가 설치될 지역단위가 정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에 참여하게 되는 구성원들의 범위가 대체로 정해진다고 볼 때, 시·도 행

정구역을 설치기준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경제활동권역

을 기준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현행과 같이 시·도를 기준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게

되면, 실제 서로 다른 경제활동권역에 속해 있어 별다른 유대관계가 없는

구성원들이 특정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한 네트

워크에 참여하게 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이 동일

한 경제활동권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

유로 서로 다른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들에 소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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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21)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네트워크의 최적화 논의에서 살펴

본 응집성, 유사성이 적정수준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에, 후자의 경

우에는 네트워크의 유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실

제 경제활동권역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네

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대와 결속력이 약하게

되기 쉽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동일 경제활동권역에 있는 직업교

육훈련 구성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그만큼 구성원

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비중복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어 네트워크의 유효성

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라면 직업교육훈련협의

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지은 것을 비롯

하여, 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출신의 위원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더욱이 직업교육훈련협의

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둔다 라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협

의회를 설치한다고 할 정도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중추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이 깊은 여타 지역

정책(예,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행정서비스 제

2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직업교육

훈련협의회의 공간적 범위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경제

활동권역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적 범위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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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등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네트워크의 중심적

위치에 놓이게 되면, 대체로 관료주의적인 업무행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타 행정기관 (예, 지방노동관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사이에 법규중심의 업무협의 등으로 네트워크 조직전체가 주변환경변화

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최적화 달성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유동성이 갖추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록 네트워크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네트워크의 실제운영에서 관료조직의 폐단으로 흔히 지적되는 경직성이 나

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상호협조를 통하여 공동

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직

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규하에서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조직은 구성원들의 대표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지역단위에서 설치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들을 빠뜨리거나 필요이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차원의 인력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되,

이 중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인사들이 산업계 인사들 중에서 일정비율을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

니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도 큰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지역중소기

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기업중심으로 산업계의 의사가 협의

회의 활동에 반영된다든지, 또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

는 인사가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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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인적·물적, 정보자원의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네트워크의

유효성이 낮게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부족, 여성인

력의 활용제한 등으로 네트워크의 보완성도 적정수준이하로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22)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차원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 또는 네트워

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부조직 또는 외부네트워크와 직업

교육훈련협의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포함한 직

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류활동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하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이와 같

은 외부조직 또는 외부네트워크와의 교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

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 외부조직 및 외부네트워크를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유동성도 적절한 수준으

로 갖추기 어렵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효율성·유효성 측면의 네트워크 최적화문제를 좀 더 살펴보

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Ⅲ- 1]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

한 지방자치단체가 여섯 개의 일차구성원들(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노동관

서, 지방중소기업청, 산업계(상공회의소 포함), 교육·훈련계, 노동계)과 일차

적 접촉관계를 가지며, 일차구성원들 중의 일부(산업계, 교육·훈련계, 노동

계)는 다시 해당 군집 (clu st er ) 내에서 이차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림에서 보듯이 일부를 제외하면,2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

22) 그런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상위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의 구성원에는 반드시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

참조).
23) [그림 Ⅲ- 1]에서 지방노동관서, 지방중소기업청,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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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통로와는 별도로 일차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앞서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집력

에 의한 중복접촉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이차구성

원들이 각각 동시에 복수의 일차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구조적 등치에 의한 중복접촉도 함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는 효율성·유효성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제

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지방자치단체와 여섯

개 일차구성원들이 모두 대등한 힘 (pow er )과 위치(position )에서 직업교육훈

이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비공식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감안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그림 Ⅲ- 1]에서와 같이 전혀 무관하다고

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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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상공회의소 포함 ) 교육훈련계 (교육훈련기관 등)

a

c d

b

노동계 (노동조합 등)

g

e f

k

i
h

j
(산학 협동)

[그림 Ⅲ- 1]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



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나아가 협의회가 마치 하나의 조직구성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진다고 하면 응집성에

의한 중복접촉과 구조적 등치에 의한 중복접촉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24)

어쨌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구성원들 사이의 중복접촉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최

적화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활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

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구성원들 중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경우 (특히 일차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면, 비

록 구성원들 중의 일부가 서로 중복접촉 관계를 갖게 되어 효율성·유효성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

교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포화(saturat ion )시키는

방법, 즉 포화최적화 (opt imization for saturat ion )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가 이러한 포화최적화 전략의 산물이

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직접적

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성원이 직

업교육훈련협의회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포화최적화 전략이 의도적

으로 채택된 것으로 현행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를 해석하기

는 어렵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직업교육훈련활동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한국의 경우에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워

크 구조에 있어서 포화최적화 전략을 택한다면 청년회, 부녀회, 그리고 각종

사회봉사단체와 같은 지역차원의 사회단체들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

워크 구조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의 사회단체

24) 협의회의 (일차)구성원들이 대등한 힘과 위치에서, 그리고 결속력이 강한 하나의

조직과 같이 협의회가 운영된다면, 사실상 응집성에 의한 중복접촉문제는 문제

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응집성에 의한 중복접촉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조적 등치에 의한 중복접촉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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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네트워크 구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은 포화최적화 전략뿐만 아니

라, 효율성·유효성 측면의 최적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3 )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고용보험미적용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공급토록 하기 위한 훈련인 고용촉

진훈련의 경우, 앞서 살펴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역단위의

<표 Ⅲ- 3> 행정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업무관장 내역

기관명 추진업무 비고

노동부장관

규정 제·개정 및 훈련비 기준결정
고용촉진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상황조정 및 지도·감독
예산확보 및 시·도 배정

시·도지사

시·도별 훈련실시계획수립 및 시행
예산의 시·군·구 배정
훈련기관지정 및 시·군·구 훈련실
시 상황조정 및 지도·감독

시·도 단위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운영

시·군·구청장

훈련생 선발·위탁 및 관리
훈련기관추천 및 지도·감독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훈련생관리 및 취업알선

시·군·구 단위 고용촉진
훈련조정협의회 운영

읍·면·동장

훈련희망자 모집
시·군·구에 훈련희망자 추천
단, 기능전환된 읍·면·동은 시·
군·구에서 직접 훈련생을 모집

지방노동관서장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훈련수료생 취업알선·고용정보제공

훈련과정 인·지정 업무
시·군·구청장과 협조

자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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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로서 고용촉진훈련협의회를 두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지

역을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비슷하지만, 직업교육

훈련협의회가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로 설치되도록 한 반면에, 고용촉진훈

련조정협의회는 시·도 단위로 조직된 것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

위로 조직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협

의회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한 데 비하여, 고용

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최적화 측면에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구성이 어느 정도

로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 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용촉진훈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의 업무관장 내용을 보면 < 표 Ⅲ- 3> 과 같다. 행정

기관별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상호보완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

배정 등과 관련하여 위계조직형태로 되어 있어, 비록 행정기관사이에 일부

<표 Ⅲ- 4>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구 분 시·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시·군·구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주 관 시·도 시·군·구

구성

시·도 대표 1인
지방노동관서 대표 1인
시·도 교육청 대표 1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1인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인 이내)

시·군·구 대표 1인
지방노동관서 대표 1인
시·군·구 교육청 대표 1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1인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인 이내)

심의사항

시·도 훈련실시계획수립
훈련기관 지정
기타 시·도 훈련실시와 관련된 사항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군·구 훈련실시와
관련된 사항

자료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1999.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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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관계 (시·군·구청장과 지방노동관서장 사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

직면에서 고용촉진훈련체계는 네트워크 구조로 간주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

다.

한편 시·도 단위별로 운영되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와 시·군·구 단

위별로 운영되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비교해 보면

<표 Ⅲ- 4>와 같다. 시·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와 시·군·구 고용촉진

훈련조정협의회는 업무대상 지역의 행정단위만 다를 뿐, 각각의 업무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그리고 각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대표는 실

무책임자 (과장급)이며, 만일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에 기능별

또는 지역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동 실무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림 Ⅲ- 2]는 이와 같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조직상의 특징을 네

트워크 측면에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Ⅲ- 2]에서 선의 굵기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장이 선임하는 기타 인사들은 그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림의 네트워

크 구조에서는 편의상 제외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도 고용촉진훈

련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시·군·구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네

트워크 구조는 행정기관의 상·하급 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하다. 각

네트워크의 중심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

며, 이들이 각각 일차구성원들 (시·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에

서는 A , B, C, 그리고 시·군·구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에서

는 a , b , c)과 맺고 있는 관계가 각각의 협의회이며, 다시 이러한 일차구성원

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차구성원들을 포함하는 조직이 바로 각각의 네트

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Ⅲ- 2]에서 보듯이 각각의 네트워크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

계가 중복접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네트워크의 중심인 시·도 지방자치

단체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일차접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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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직업훈련기관대표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네트워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집성에 의한 중복접촉

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차구성원들이 다시 복수의 일차구성원들과

동시에 관계를 가짐으로써 구조적 등치에 의한 중복접촉도 같이 나타나 있

다. 물론 협의회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A , B , C의 관계,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a , b , c의 관계)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한 위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협의회가 운영된다면 협

의회 자체를 하나의 조직구성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

나 있는 중복접촉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시·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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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2]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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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주관하고 또 일부 구성원

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타 구성원들에 대하여 힘 (pow er )과

위치(posit ion )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 [그림 Ⅲ-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응집성에 의한 중복접촉과 구조적 등치에 의한 중복접촉이 다같이 나타

날 수 있어, 효율성·유효성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최적화는 달성되기 어렵

다.

그리고 응집성·자율성 측면에서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위계조직구조로 인하여 응집성이 필요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각 협의회의 개별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는 개별 네트워크에 참

여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외부의 상급행정기관과 비교적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자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 행정기

관들이 관료주의적인 위계조직내에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

련한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유사성·보완성 측면에서는 고용촉진훈련조정이라고 하는 협의회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보완성이 강조된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임하는 기타 인

사들이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보완성, 그리고 유사성

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최적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인 안정성·유

동성 측면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운영과 관료주의적인 위계조직구조로 인하여 지나

칠 정도로 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비록 상호보완적인 구성원들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어느 정도 외부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일부 갖추었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상

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및 관련조직들을 네트워크의 최적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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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적해야 할 점은 고용촉진훈련이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 여타

직업훈련과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

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혹시라도 저소득층의 일부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기회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보면 현행 고용촉진훈련협의회의 네트워크가 효율성·유효성

등이 부족하다고 하여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앞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네트워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구성원들 사이에 중복접촉관계가 형성되어 효율성·유효성 측면의 최

적화는 달성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구성원들 (특히 일차구성원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중요한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류가 빠뜨려지지 않

도록 네트워크를 포화시키는 방식의 최적화, 즉 포화최적화는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 경우에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그리고 훈련프로그램 등의 중복 등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것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한다면,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성,

유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행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가 네

트워크 구조면에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에는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지역차원 협의체의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 근로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하나의 협의체에

서 함께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볼 미국의 민

간산업평의회 (P riv at e In du stry Coun cil)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등을 대표하

는 민간인들이 행정기관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에 못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어, 한국과 같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나타나는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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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역시 앞서 살펴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협의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업교

육훈련협의회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그리고 기타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지역단위의 협의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2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실태

가 . 네트워크의 개념 및 현실적합성에 관한 부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

이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조

직이다. 산학협동 내지 산학관협동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자료에서 밝혀진

직업교육훈련 관련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개념과 현실적합

성 측면에서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계는 산학협동 내지 산학관협동이 비용에 비하여 산업계에 그

다지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활동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무근 등 (1998)과 김영배(1999)에 의하면, 산학

협동 등에 산업체, 특히 대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구

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

협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를 대폭 줄이

고 산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체는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와 기업 비밀유지의 필요성으로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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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일환인 정보의 교류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산학협동을 비롯한 네트워

크활동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

다.

그리고 산업계가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산학협동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마지 못해서 현장실습 등에 응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에 관한 계약이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업의 요구조

건이 바로 현장실습생의 파견기준이 될 만큼 산업계가 학교 및 직업훈련기

관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강종훈 등, 1998), 네트워크의 주요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 사이(산학협동의 경우는 산업계와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상호의존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보다

는 어느 한 당사자 (산업계)가 상대방 당사자(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를 좌

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현장실습장을 제공하는 기업은 현장실

습생을 현재 또는 미래의 단순기능인력의 공급원 정도로만 생각하여 체계적

인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도 없이 곧바로 생산현장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록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는 산학협동, 특

히 공동연구개발활동에서 비교적 산업계와 학교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보

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나(이무근 등, 1998), 대체로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산업계가 형식적으로 응해주는 형태의 산학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산학협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설·설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며,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의 일부로서 산학협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기능·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이라고 하는 기업영리위주로 산학협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산업계의 입장이다.

산업계가 이처럼 산학협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교(및 직업훈련기관)는 학생의 현장실습의 필요성, 교원의 연수, 학생들의

취업증대를 위하여 산학협동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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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계의 비협조적인 자세,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편성에서 산업계의 요구

를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정에 얽매어 자율적

인 수업시간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산학협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학

교의 의욕이 저하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위탁교육 등 일부 산학협동을 제외하면 학교가 산업체에 현

장실습기회의 제공 등을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 학교와 산

업체가 호혜적 바탕위에서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간 특성화 미흡으로 중복투자가 나타나고 있

어 (서준호 등, 1997; 강종훈 등, 1998), 기자재 활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시설·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끼리의

협조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계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네트워크가

지향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증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

지 않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킨다든지 또는 교원의 현장연수기

회를 증대시킨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접근방식으로 산학협동을 이해하고 있

어, 파트너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제공에는 소홀

하면서 일방적으로 산업계에 대한 요구위주의 산학협력관계를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행정기관은 산학협동의 양 당사자들인 산업계와 학교 (및 직업훈련기

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감독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이무근 등, 1998; 서준호 등,

1997; 강종훈 등, 1998), 행정기관도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트워크에서 자발적 참여,

그리고 타구성원과의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하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현

행 행정기관들이 산학협동 등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좀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에의 자발적 참여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들은 법규에 정

- 69 -



해진대로 산학협동업무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일부 행정기

관들이 과거보다는 한층 적극적으로 산학협동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행정기관들

이 산학협동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관련법

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보면, 행정기관

들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한 강제성으로 타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압

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산학협동을 포함한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는

네트워크구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구조가 가져야 할 특징이 잘 나타나 있

지 않다. 그런데 행정기관들이 이와 같이 타구성원들에 비하여 우월적인 위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구축에는 소홀한 편

이다. 비록 최근 들어 노동시장정보망 확충 등과 같은 일련의 노력이 가속

화되고 있으나, 산학협동 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

성원들 (특히 산업체)이 갖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학협동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 또는

실행지침정도의 구속력을 갖는데 불과한 경우가 많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무근 등, 1998).

그리고 폐쇄적인 산학협동정책으로 인하여 행정기관들 자체내에서 정책협

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이 또는

산업체 사이에 산학협동활동과 관련하여 경쟁과 협조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예, 평가시스템)가 부족한 편이며,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성원들 사이의 경계를 손쉽게 넘나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정택수 등, 1997) 네

트워크 전체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산학협동 관련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

해보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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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하여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익챙기기에 급급함

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별이익은 물론 전체의

<표 Ⅲ- 5> 네트워크관점에서 본 산학관 주체들의 상호관계실태

구분 산업계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행정기관

자
발
적

참
여

산학협동에 별다른 이익이
없음

- 형식적인 참여가 대부분임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의 불
필요성 강조

-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
인 방법으로 산학협동을 실
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전철폐주장

-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실습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할 여
력이 부족함
정보교류에 소극적임

산학협동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의지를 보임

- 산업체 등의 비협조 , 산
업체의 요구에 대한 신
속한 대응곤란 및 수업
시간의 자율적인 편성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의욕상실
현장실습의 운영에 대
한 학교의 재량권부족

일부행정기관 (예 ,중소기업청 )
을 제외하면, 대체로 법규에
의한 수동적, 소극적 참여가
보통임

- 산업체·학교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 일부 관련법의 경직적 운용

상호
의존적

·
상호

보완적
관계

산학협동, 특히 현장실습시
학교 등에 비하여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함

- 산업체의 요구조건이 현장실
습생의 파견기준이 되고 있
음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과
의 산학협동교육, 공동연구
개발활동 등은 비교적 활발
한 편임
그러나 실업계고교의 산학협
동은 단순기능인력의 공급처
정도로 인식

- 현장실습생을 곧바로 생산현
장에 투입하여 잡부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대학주도적인 일부 산
학협동을 제외하면 대
체로 산업체에 일방적
으로 의존하는 관계임

- 현장실습업체의 확보를
위해서 산업체에 현장실
습을 부탁할 수밖에 없
는 형편임

- 마땅한 현장실습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
(전문대 )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혹
은 지역내에 적당한 현
장실습업체가 없어서 전
국을 대상으로 현상실습
업체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음 (실업계고
교 )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한
강제성으로 타 구성원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체의 적극적인 산
학협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 및 네트워크의
인프라구축에는 소홀한 편임 .
산학협동 관련규정 등이 실
행지침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데 불과한 실정임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 등
이 없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음
산업체 인사와 학교간의 긴
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여건조성
부족

경쟁과
협조의
적절한
조화

시설·설비의 공동활용에 대
한 업체 (특히 중소기업체 )들
의 노력부족

학교간의 특성화 미흡
으로 중복투자가 많음

- 기자재 활용률 및 효율
성 저하

행정기관별로 (예 , 지자체 사
이 ) 폐쇄적인 산학협동정책운
영으로 정책협조부족

- 민간부문 (산업체와 학교 )의 경
쟁과 협조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대책 (예, 평가시스템 )
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못
함

공동
이익의
극대화

산학파트너쉽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단순 기능·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위주로 산학협동을
이해하고 있음

공동의 목적과 이익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
립되어 있지 않음

사회적자본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인식부족

- 기관들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교류에 대한 지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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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 눈앞에 보이는 이해

타산 위주로 구성원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산

업계의 경우,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학협동 등과 같은 네트워크 관련활

동이 업계의 이익증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강제화된 활동에 한정하여 형식

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산업계 등이 필요로 하는 교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학교가 산

업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에 대한 노력은 그다지 기

울이지 않은 채,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

고 있으며, 행정기관 역시 산업계, 학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제

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공공성을 앞세워 규제와 통제로 타구성원들을

강제로 속박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관료조직에 길들여진 방식으로 타구

성원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 네트워크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

성원들 사이에 직업교육훈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 표 Ⅲ- 5>와 같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류활동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피이드백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피

스홀름, 1998), 산학협동을 비롯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는 이와

같은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25)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를 운영할만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며, 직업교육훈련활

동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

민들과의 공감대도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무근 등, 1998).

나 .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관한 부분

25)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산학협동의 일환인 현장실습의 피이드백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강종훈 등(1998) 참조.

- 72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는 네트워크의 특성

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

토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개념, 현실적합성에 관

한 검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산학협동 등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에서 부분적으

로 밝혀진 네트워크 관련활동을 중심으로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가 네트워

크의 최적화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중복접촉 및 구조적 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네트워크 구조면에서 효율성·유효성 측면이 사실상 고려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일차적 접촉관계와 이차적 접촉관계에 대한 구분과 관심도 거의

없으며,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하에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직접적인 쌍방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이다. 즉 전체적인 네트워

크 측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연계 (linkag e)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적합한 네트워크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노력은 미약한 편이다.

특히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등이 현장실습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장실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유망산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

나 또는 지역단위에서 공동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

아서, 개별 학교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직접 현장실습업체를 선정하

는데 겪는 어려움은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가 네트워크라고 불리워지기 힘

들만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산학협력관련기구와 협의

체가 통합 또는 조정되어 산학협동 관련업무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 효율

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무근 등, 1998)는 지역차원의 요구도 현

행 직업교육훈련체계가 조직구조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는 또하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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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산관학 협동체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 비록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

도 효율성·유효성 측면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충청대학은 산학협동에 모든 교내기관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산학협

력의 중심기관인 산학협력센터의 거대화에 따른 조직운영상의 경직성 및 비

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내부설기관 등에 산학협력업무의 일부를 외주

(out sourcing )하는 운영방식을 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6)

그리고 네트워크의 최적화달성에 요구되는 또다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응집성·자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정

부의 간섭과 규제가 필요한 부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필요이상으로 일부 테두리 안에서만 상호관

계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역량을 한군데 모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행정기관들의 협조 또는 관심부족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사회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외부기관들과 어설픈 협력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하달하는 통상적인 지시정도만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7)

또한 유사성·보완성 측면의 최적화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기관끼리 상호보완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26) 뿐만 아니라 충청대의 경우는 대학의 산학협동 관련경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학협동 관련기관의 책임감 강화 및 운용상의 효율성을 고도화 목적으로 독립

채산제방식으로 각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무근 등(1998) 참조.
27) 참고로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시·도간 경제권형성으로 타 시

도와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이 폐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서준호 등, 1997; 이무근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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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설·설비 등이 중복투자되어 낭비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든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산학협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사한 직종끼리 산업협의

체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정성·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직업교육훈련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겉으로는 정형화되고 안정되어 있으나, 이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역할과 통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생산기술 및 시장체제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나아가 직업교육훈련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준호 등, 1997; 정택수 등, 1997), 여전히

정부주도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로 말미암아 직업교육훈련활동이 경직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주변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는 유동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비록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중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과정에

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의 개념,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에 관한 내용

1) 네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부분

주지하다시피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지역단위에서 교육과 노동을 연계시

키고 직업교육훈련주체들의 협조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직업교육

훈련 관련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

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이다(이상일, 1996). 특히 지방자치시대

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차원에서 직

업교육훈련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연계망의 구축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사이, 직업교육

훈련기관과 산업체사이의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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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의해서(김태기 등, 1996) 동 협의회가 각 시·도 단위로 구성되도

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구성취지에서 본다면,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될 네트워크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네트워크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공포된지 2년이라는 기

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시·도차원에서 동 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한 군

데도 없어,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등 일부 시·도에서 동 협의회

의 구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만드는 등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동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무근

등 (1998)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행정기

관들이 기존의 여러 협의회들 중의 하나 정도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인식

하는 등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풍토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한이양을

주저하는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로 꼽히

고 있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물

론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한 정확한 진단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협의회는 성격상 관련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기구라는 성질을 가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온 과정을 들여다보

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조직의 틀을 협의회를 비롯한 네트워크

구조에 짜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회에서 향후 핵심적

인 역할을 맡게 될 산업계를 포함하여 민간부문의 구성원들에 대한 행정기

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힘의 상대적 우위는 산업계 등이 하

나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약

화시키거나 분위기를 저해시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

권한이양 등에 대한 확약없이 성가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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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자발적으로 협의회구성에 적극 참여하길 꺼린다는

점이다.28)

둘째, 직업교육훈련과 같이 여러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

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추진과정은 외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협의회 구

성의 필요성을 관련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기 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시

일이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구성추진과정을 보면 여건조성

을 위한 정비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박한 일정에 따

라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데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또한 지역의 사정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되는 과정,

나아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순서

가 없이 무질서한(disorderly )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

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만 하다.

셋째, 비록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구성을 추진해야 할 실무자들의 네트워크에 대

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구축에 기본적으로 필

28) 지역차원 네트워크구축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이 추진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기구라는 인식을 구성원들이 갖고 있지 않아, 대부분

의 구성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요구를 먼저 내세우는 등 네트워크조직의 성격과는 상반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언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논지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것

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와 같은 설득방식이 협의회구

성의 추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협의회구성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언권

강화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향후 협의회의 성격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29) 예를 들면, 경남지역의 협의회구성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협의회가 본

격적으로 구성되는 단계 이전에 산업계와 노동계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이무근 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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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금과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30)

결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추진과정과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도

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협의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

로는 위계조직의 변형된 모습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토대로, 동 협의

회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현실적합성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시·도 단위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어 실제 해당지역의 경제활동권역과

는 별로 상관없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차

원의 인력개발은 행정구역단위보다는 경제활동권역을 기준으로 수행되는 것

이 효과적이다. 특히 집, 학교, 직장사이의 통근시간 등을 감안한 지역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권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직업교육훈련

관계법에서는 물론이고 이러한 법들을 근거로 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 각종 논의에서도 경제활동권역을 기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있다.

다만 이무근 등(1998)의 실태조사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협의

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라든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재정

30)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일부업무를 제외하고는 협의회 기능의

대부분이 심의하는 정도, 즉 의사결정권이 없이 단지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정도

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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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반

면에,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경제규모와 교육

훈련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현행과 같은 행정구역단위로 협의회를 구축하고 운

영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부서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편

익은 별로 없는 대신에 행·재정상 부담만 늘 것으로 보는 등 행정기관 내

에서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훈련협의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 등

에 관한 재정의 일반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1) 참고로 외국에서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여러 행정기관들이 종횡으로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 각 행정기관이 지출하는 직업교육훈련활동

예산의 일부 (예, k % )를 지역협의체 및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쓰도

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32)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협의회가 법에 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활동사항들이 불분명한 것으로 실태조사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 이 또한 협의회의 구성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준비가 제대

31) 실태조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

한 일반적인 예산지원방식, 즉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일정비율은 지방정

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호부담(matching fund)형태에 의한 예산지원방식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에 관

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문헌은 신익현 등(1998) 참조.
32) 또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활동경비 중에서 일정비율은 협의회 자체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각 협의회별로 정하도록 하

여 조직으로서 협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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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인력개발에 관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과거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무렵부터 피이드백 시스템을 갖춘 실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동 계

획을 토대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각기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들을 하나

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마찰과 이해부족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그런

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행계획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부족과 준비소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구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작성·공고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협의회의 구성노력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중앙정부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들 사이의 의견불일치였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대

하여 중앙정부 관련부서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중앙정부 관련부서들의 의견불일치는 협의회 구성의 초기단계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구성 추진의욕을 약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호의존

적·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관계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네트

워크의 취지라는 사실을 환기할 때, 행정부서간의 이견은 조속히 해결되어

야 한다.

2 ) 네트워크의 최적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부분

협의회의 구성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네트워

크의 최적화 측면, 특히 네트워크의 효율성·유효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의 교육·훈련시장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관장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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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킨

다고 한다든지, 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에 관

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 외주

(out sourcing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효율성·유효

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네트워크의 중복접촉문

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하여 현재 행정기관별, 업종별, 그리고 연구기

관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지원창구를 통합하여 관리·조정해 줄 수 있는 일

원화된 창구 역할을 협의회가 수행해 주기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라고 있

는 점을 고려해보면,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될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 및

조직들도 단순히 구성원들을 얼기설기 종횡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아니

라, 효율성·유효성 측면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

다.33)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학연계를 비롯한 직업교육훈련업무의 권한이 중앙정

부의 관련부서들 및 산하기관들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관련업무를 중추적으로 관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지적되고 있다. 즉 학교는 교육청,

직업훈련기관은 노동부 지방관서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 지방

행정기관들의 업무를 규정한 관련법 조항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통하여 이들 기관들의 업무를 과연 통제·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3) 그리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하되, 직업교육훈련기관, 업체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

는 또 하나의 상급기관이 되지 않도록 협의회의 전담조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도 주목할만하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네트워크, 특히 자연발생적 네트

워크의 경우에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는 전담조직은 최소화하고 가능한한 기

존 구성원들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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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재 중앙정부의 주관 부서 및 산하기관들이 관장하고 있는 직

업교육훈련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어렵다고 하

는 사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추진작업에서 동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데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는 협의회의 성격이 심의기구로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협의회의 구

성을 위한 실무차원의 추진과정에서는 협의회가 의사결정기구의 성격도 갖

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지역차원의 직

업교육훈련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73년에 제정된 CET A (Comprehen siv e Employment

an d T rainin g A ct )체제하에서는 지역협의회가 단지 심의기구의 역할만을 담

당하고, 주정부가 관장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였

으나, 1982년 JT PA (Job T rainin g Partner ship A ct )의 제정과 더불어 지역협

의체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주정부와 지역협의체 사이의 관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면서 효율성·유효성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한

층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검토하도

록 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협의회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체계는 마치 미국의 CET A체제와 비슷하면서도, 협의회의 구

성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은 JT PA체제와 유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효율성·유효성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보다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

육훈련 업무범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응집성·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직

업교육훈련활동이 관련법규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응집성은 높을지 모

르나, 자율성이 낮아 네트워크 외부의 여타 조직들과는 연계가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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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차원에서는 직업교육

훈련 네트워크 이외에도 환경, 도시개발, 농어촌 개발 등 각종 지역경제발전

네트워크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

하여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류를 보다 풍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

력은 일부 활동(예, 벤처기업관련활동)을 제외하면 아직도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34)

또한 유사성·보완성 측면에서 보면, 산업계의 경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실효성에 회의적인데, 이는 교육

기관(특히 전문대이하의 교육기관)의 낙후된 경영방식과 질낮은 교육수준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들이 협의회 및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더라도 교육기관이 기업에 보완

적인 요소를 제공할만한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기업이 갖고 있는

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유명무실하게 될 공

산이 크다. 즉 유사한 조직끼리의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의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사례

: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

가 . 민간산업평의회의 설립배경

미국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JT PA (Job

T raining Partn er ship A ct )가 제정된 1982년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

34) 이무근 등(1998)의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 모델 과 같이

지역전체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는 큰 틀 속에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가 어떤 형태로 구축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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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민간산업평의회 (Priv at e Indu stry Council)는 지역 (local)차원의 직업훈

련활동 (일부 직업교육활동을 포함)을 총괄하는 민관기구로서, 미국의 직업교

육훈련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다.

JT PA가 설립되기 이전 CET A (Compreh en siv e Employm ent an d

T raining A ct )체제에서부터 민간산업평의회가 일부 조직되기 시작했으나,

산업계 등 민간부문이 행정기관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JT PA 제정 이후이다.

이와 같이 과거와 달리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직업훈련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게 된 배경은 첫째, 무엇보다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

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직업훈련의 성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을 인식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기능·기술이 습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려면 직업훈련에 관한 기획,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의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에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때

문이었다.35)

둘째,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효

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었

다. 즉 행정기관 중심의 관료주의적 운영에 다른 낭비적 요소를 불식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위주의 기업경영스타일

을 직업훈련에 일부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셋째, 지역차원에서 직업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인 민간산

업평의회에 지역의 민간인 인사들이 다수 참가함으로써 직업훈련활동이 기

업 및 해당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35) 이 당시의 JT PA법안의 필요성을 나타낸 상원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민간부문

의 참여확대 취지를 밝히고 있다. Such involvement is essential because it is

the private sector w hich w ill employ the graduates of the training programs ,

and it is only those who will employ the graduates who can really define the

kinds of training program s that are needed.' U.S . Senate, 97th Congress , 2nd

session , Report Number 97- 469, pp.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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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었다. 즉 민간산업평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

계인사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지역사회에 직업훈련활동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출발한 민간산업평의회는 현재 지역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직업훈련 나아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대략 인구 20만을 상회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서

비스전달권역 (Serv ice Deliv ery Area )에 하나씩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

로는 그 수가 약 600여개에 달하고 있다.36) 이하에서 이러한 민간산업평의

회의 조직구조와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 민간산업평의회의 조직구조와 역할

민간산업평의회에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참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개별 민간산업평의회에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전체수와 출신별 구성원의

분포는 민간산업평의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민간산업평의회

의 구성원 중에서 적어도 51%는 산업계대표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도 산업계출신 인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은 해

당지역의 교육청, 노동조합, 직업재활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지역경제발전업

무를 담당하는 관청,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대표들로 되

어 있다.37)

산업계 대표인사들은 주로 상공회의소 회원 또는 관계자들이지만, 중소기

업대표인사 및 여성, 흑인 등 소수계(min ority )기업들의 대표인사들도 반드

36) 참고로 서비스전달권역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각종 행정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노동시장(예, Labor Market Area 또는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행

정구역단위인 시, 군 개념과는 다르다.
37) 단, 민간산업평의회가 처음으로 조직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서비스전달권역의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민간산업평의회의 구성원수 및 출신별 구성원의 분포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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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대표인사들 중에서 중소기업대표인

사 및 소수계 기업대표인사들의 비중이 적어도 5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위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폐단을 막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

조합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표하

는 인사들의 수가 민간산업평의회 전체구성원들 중의 15%이상이 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민간산업평의회에 참여하는 산업계 인사들이 해당지역 산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기업의 소유주 또는 임원들로 산업계 인사들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민간산업평의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발적 의

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대개 2∼3년이며 중임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간산업평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

을 별도로 두어,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세부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산업평의회의 주요 역할 내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

엇보다도 선출직 지방공무원들과 민간산업평의회가 완전한 파트너쉽을 형성

하여 지역차원의 전반적인 직업훈련활동을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한 JT PA의

취지38)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역할과 함께, 운영면에서 다섯 가

지 세부기능을 민간산업평의회가 갖고 있다. 먼저 세 가지 기본역할을 보면,

첫째,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민간산업평의회가 공동으로 지역차원의

직업훈련계획 (Local Job T raining P lan )을 수립하고 개발하며,

둘째,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해당 지역에 교부되는 직업훈련 지원금의 대

상과 해당 지역 서비스전달권역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선정을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민간산업평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38) JT PA의 Section 103(a)에는 다음과 같이 민간산업평의회의 설립목적을 요약하

고 있다. ‥‥ to provide policy guidance for , and ex erise oversight with

respect to, activities under the job training plan for its service delivery area

in partner ship with the ‥‥ governm 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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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차원의 직업훈련계획이 주지사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동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승인업무를 역시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민간산

업평의회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등이다.

그리고 운영면에서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민간산업평의회는

첫째, 지역의 직업훈련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업무,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

검토와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능·기술 검토,

셋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담당자 선정 및 계약체결,

넷째, 지역차원의 직업훈련계획을 기획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

다섯째, 직업교육 담당기관, 지역고용서비스 담당기관 등 외부조직과의 연

계업무 등을 공동으로 맡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활동에 대해서 행정기관 (선

출직 공무원)과 민간산업평의회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완전한 파트

너쉽(full partner ship )을 구축하도록 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CET A체제하에서 단순히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고객 (cu stom er ) 내지는 조

언자(advisor ) 정도로 산업계의 역할을 한정지은데 따른 직업훈련의 부실한

성과를 절감한 때문이었다. JT PA하에서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활동에 산업계

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산업계가 갖고 있는 경영상의 효율성, 직업

훈련의 산업수요적합성, 산업계의 시설·설비의 제공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효율성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갖는 장점들과 직업훈련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민간산업평의회를 설립한 JT PA의 취

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산업평의회가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완전한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장치들로는 민간산업평

의회의 자체예산권, 직원채용권, 민간산업평의회의 회원가입권 등을 들 수

있다.

다 . 민간산업평의회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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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트워크 구조면에서 민간산업평의회가 여타 조직과 갖는 관계를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분권주의적인 정치권력체계가 민간산업

평의회를 중심으로한 지역차원의 직업 (교육)훈련 네트워크에도 그대로 반영

되어 중앙정부보다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이 네트워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산업평의회가 직업훈련활동과 관련있는 여타

조직들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기 전에, 먼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주직

업훈련조정위원회(State Job T raining Coordin ation Coun cils )의 역할을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부를 주축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직업훈련활동은 JT PA의 조항들에 대

한 유권해석과 함께 JT PA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동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인 지역에는 일종의 보너스로서 보다 많은 지원

금을 주는 반면에, 동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성과를 나타낸 지역에는 직업훈

련조직을 재편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해당 지역에 교부될 때 지원금 수령기관이 지

켜야 할 원칙 등을 정하고, 주정부와 지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담당기관

(예, 민간산업평의회) 사이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역할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39) 그리고 연방정부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와 주지사 사

이에 고용서비스업무를 어떻게 JT PA와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이견

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재향군인 및 농촌의 이주

민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한 일부 직업훈련 프로그램들

을 직접 관리한다.

이에 비하여 주정부(주지사)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산업계대표, 주정부소속 행정기관들의 대표, 노동조합 대

39) 주정부와 지역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담당기관 사이의 의견불일치는 주로 서비스

전달권역의 설정에 관한 부문, 지역직업훈련계획의 주정부 승인에 관한 부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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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역사회단체의 대표인사들이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된다.

이러한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사는 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

육, 그리고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을 주직업훈련조정위

원회를 통하여 조정시키고 있다. 특히 주지사는 민간산업평의회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행정서비스 전달기관들이 상호협조하고 나아가 주 행

정기관 (교육, 사회복지, 경제발전 부서 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업무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낭비적인 요소를 막고 실업문제해결 등 주

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기관들의 노

력이 집중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주지사는 서비스전달권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각 서비스전달

권역에 하나씩 설치토록 되어 있는 민간산업평의회의 조직에 간접적으로 관

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내의 각 민간산업평의회가 적법

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해

당지역의 선출직 공무원과 민간산업평의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역직업훈련

계획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는 서비스전달권역의 범위설정, 직업훈련자금 배분

계획수립,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관리지침 마련, 연방정

부에서 주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민간산업평의회의 활동과

주정부활동의 조정 등에 대하여 주지사에게 조언을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서비스전달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주정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살

펴보는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민간산업평

의회,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주의회에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도 주직업

훈련조정위원회의 주요한 임무이다. 그런데 1992년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에 따라서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를 인적자원투자위원회(Hum an

Resource Inv estment Coun cil)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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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조직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산업평의회와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민간산업평의회는 JT PA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차원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구라고 한다면, 주직

업훈련조정위원회는 각 지역의 민간산업평의회가 작성한 자료들로부터 취

합·작성한 JT PA관련 행정업무를 두루 살펴보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

라서 두 위원회가 파트너로 불릴 만큼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업무의 성

격상 자연스럽게 두 위원회가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민간산업평의회가 JT PA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역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있

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민간산업평의회가 지역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에 제공한다.

그리고 민간산업평의회와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는 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완전한 파트너쉽을 지향하고 있

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사이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활동의 성과가 좌우된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미국의 전국비즈니스연맹 (Nation al

Alliance of Bu sin ess )의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이들 사이의 관계는 협조적

인 관계가 대부분이며, 특히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간산업평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

과 민간산업평의회가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민

간산업평의회 산하의 세부위원회에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이 직접 구성원으

로 참가하여 해당 지역의 직업훈련활동을 기획하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민

간산업평의회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산업평의회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선출

직 공무원들과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퍼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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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rkin s ) 법에 의한 직업교육기관 및 직업교육행정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Ⅲ- 6> 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서로 연관성이 큰 직업

교육훈련활동들이 서로 조정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

관계법에 두고 있을 정도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훈련 주체들

사이의 협조와 업무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Ⅲ- 6> 미국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의 의무조정사항

내 용

PerkinsⅡ법

JT PA, 성인교육법, 재활법, 국가도제법 등에 의한 프로그램들과 직업교육프로그램
의 공동기획, 업무조정을 주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산업계 인사, 노동계 인사, 직업학교의 대표 등이 주 직업교육평의회(State
Council on Vocational Education)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주 차원의 직업교육훈
련 정책조정을 감독하고 보고하도록 함.
주 직업교육평의회에는 독자적으로 주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조정을 평가하도록
함.

JT PA

SDA의 정책조정에 대한 기준을 주지사가 설정하도록 함.
주 직업훈련조정평의회(SJT CC)에 주 차원의 조정노력을 감독하고 보고하는 임무
를 부여함.
8% 기금을 직업교육훈련정책조정에 사용하도록 함.

가족지원법
JOBS 프로그램과 여타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사이에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예, 주 직업교육평의회가 JOBS 프로그램 계획안을 검토).
PIC 등 JT PA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도록 함.

국가도제법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도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성인교육법
성인교육에 대한 주 계획을 주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주 행정기관들과
협조하여 기존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재활법
JT PA 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주 행정기관들과 협조하도록
함.

Wagner -
Peyser법

(고용서비스
관련법)

Wagner - Peyser법에 의한 자금이 PerkinsⅡ법 또는 JT PA에 의한 프로그램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
PIC, SDA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계획을 입안하도록 함.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Final Report to Congress, Vol. V, 1994. 이상일(1998),
p.98에서 재인용

민간산업평의회는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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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사회단체들

은 주로 종교나 인종이 동일한 사람들로 조직된 조직들로서 농촌지역보다는

주로 도시지역에 많이 결성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직업훈련체계를 도식

화하면 [그림 Ⅲ- 3]과 같다.

라 .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민간산업평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경

험으로부터 한국에의 정책시사점들을 일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

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네트워크활동이 제대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네트워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충

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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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3] 미국의 직업훈련체계

연방정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교육부

<주정부>

JT PA프로그램 JOBS프로그램 등 직업교육프로그램
(Perkins)

노동부 사회복지부 등 교육부

주직업훈련
조정위원회
(또는 주인적
자원투자위
원회)

지역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학구(School District )

(일반학구, 직업학구)

서비스전달권역(SDA)

민간산업평의회(PIC)

노동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주직업교육
위원회



는 흔히 행·재정상의 지원을 들고 있으나,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의 운영

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활동의 방향과 운영 등에 대하여 산

업계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행·재정상의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지

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주직

업훈련조정위원회는 주정부의 직업훈련활동에 대한 자문기구 내지 심의기구

이며, 소속위원들이 주지사에 의해서 임명되는 등 주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는 부분적으로는 (예, 지역

직업훈련계획 승인, 민간산업평의회구성의 적법성 여부 등) 주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관련 주요 직업훈련활동에

대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독립조직체이다.

그런데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구일 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 조직은 아

니다. 그리고 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상공회의

소 회장과 지방행정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직업

훈련분야에서 미국의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 협의회의 구성추진과정과 일부 선행연구에

서는 마치 동 협의회가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독자

적인 결정권을 갖는 조직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이 협의회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애매모호함 때문에 일부에

서는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마저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

방자치단체의 심의기구 정도에 불과한 조직이라면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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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만일 미

국의 민간산업평의회와 같이 지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주

도하는 조직으로까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면 동

협의회에 주요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을 주도하는 조직에 걸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앞서 < 표 Ⅲ- 6> 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직업교

육훈련관계법하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활동(예, 프로그램운영)들이 중

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구성원들이 의무적으

로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때로는 이를 뒷받침할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관련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협조실패(coordin ation failure )가 나타날 수 있

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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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과

실천방안

1 . 정책제언

가 . 확고한 개념정립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

지금까지 법규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현행 직업교육

훈련체계를 검토해 보았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를 네트워크라고 하기에

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부분적

으로는 산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활동을 네트워킹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해당지

역의 각종 직업교육훈련활동들을 연계·조정하고 관련당사자들의 협조를 도

출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비롯한 직업

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

까? 이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까닭

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산업계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도 네트워크

를 통한 조직전체의 이익증대보다는 당장 눈앞의 개별이익추구에 급급한 때

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

련협의회의 구성을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초기구축단계에서부

터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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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정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

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대등

한 수평적 관계하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구성원들이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서로 대등한 위

치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등한 위치라고 해서 각 구성원들이 갖는 역할 또

는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네트워크에서 차

지하는 역할이나 힘의 크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위계조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또는 병렬적 관계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타구성원들에 대한 제재 또는 감독권을 갖는 행정기관

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이 민간부문의 구성원들과 함께 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경우에, 어떻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 또는 병렬적 관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타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권을 갖는 행정기관이 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네트워크를 반드시

위계조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각 구성원들이 갖는 힘의 원천과 그리고 교

류하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상호의존적

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구성원들의 관계가 네트워크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서 구성원들의 역할분담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령에 의하여 직업교육

훈련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들과 지방자치단

체 가운데 누가 네트워크 구축업무를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지가 불분명하

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들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

과 관련된 일부 법률을 제정하는 이상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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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법령에 의하여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네트워크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가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작업을 중단하였거나, 아예 아무

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외국의 일부 자연발생

적 네트워크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비록 대학

등 일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산학관협동이 네트워크 관련활

동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네트워크라고 불리울만큼 체계화되어 있

지 않다.

또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작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계

등 민간부문이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는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산업계

대표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구성원들이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어느

정도의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

다. 네트워크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면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부문이 공공부

문 못지 않게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인

센티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참여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만일 일부 구성원의 이익이 마

이너스 또는 기대수준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이익에 대한 적절한 재배분장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개별이익과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지, 타구성원 (들)

을 위하여 일부 구성원 (들)에게 이타적(altruist ic )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익의 재배분장치를 통해서라도 일부 구성원이 입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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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또는 이익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못하면, 그 네트워크는 실패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원들에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구성원들이 이

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네트

워크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장점만을 갖고 있

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갖고 있다.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구성원들

이 비교적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장벽(barrier s ) 속에서 조직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 또는 일부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 (shock s )이 타구성원

또는 타부문들에 제한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구축으

로 조직간의 폐쇄성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충격이 보다 쉽게 확산되기 때문

에, 만일 바람직하지 않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조직전체가

그와 같은 충격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기 쉽다. 따라서 네트워

크의 구축과 더불어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

당 지역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특정 대기업이 갑자기 경영상의 큰 문제

가 발생하여 더 이상 현장실습기회의 제공을 비롯한 산학협동을 수행할 수

가 없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직업교육훈련활동, 특히 네트워크 관련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의

출처가 중앙정부의 어느 특정 부서 또는 예산항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

는 경우에, 만일 해당 자금지원의 출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직업교육훈

련 네트워크에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운영이 곤란해 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

기업 등 일부 기업들에의 의존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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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관련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원의 조달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태적인 (dyn amic)인 조직 및 학습 (learnin g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네트워크 내부구성원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가 구축된 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태적

인 네트워크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차원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서 직업교육훈련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st akeh older s )이 바

뀌게 되면 이들 사이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계조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

에 정태적이거나 경직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 . 현실적합성이 높은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상호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구성원들 사이의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교류가 부족하여 네트워크

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비록 네트워크의 본래 개념

에 충실하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될 관련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

사에 근거하여 현실에 적합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네

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정책제언들은 일반적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공

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개별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직업교육

훈련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네트워크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합성이 높고 지역사회에의 밀착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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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있는 정책제언들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단위보다는 경제활동권역 단위로 동 협

의회 및 네트워크의 지역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경

제활동권역은 통학·통근 시간 등을 고려한 지역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체 등의 분포를 적절히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권역

이 지역차원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차원의 경제발전, 환경개선, 교통망정비 등이 추진되면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 및 일부 시·도의 경험을 참고로 할 때, 경제적, 지리적

으로 동일생활권역에 있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들이 몇 개씩

합쳐서 하나의 경제활동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필

요에 따라서는 1개 시, 군, 구 또는 광역시·도 전체가 하나의 경제활동권역

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동일 시, 군, 구가 서로 다른 경제활동권역으로 나누

어지지는 않도록 하여 행정적으로 지나친 번거로움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본래 성격에 비추어 보

면,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이 자금의 교류를 포함하여 직

업교육훈련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자원의 교류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원칙

을 세워 굳이 경직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는 행정서비스와 자금지원서비스가 주업무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못지 않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고, 한국의 경우 현재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차원의 직업교

육훈련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단계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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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네트워크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네트워크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편성 (univ er sality )과 특수성 (part icularity )을 적절히 조화시킨 직업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및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관련내용을 보면, 학생 및 훈련생의 직업

능력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시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

면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 장애인, 미진학청소년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연

계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복잡하고 정형화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관리와 평가가 쉽지 않은 문제

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들은 대체로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

는 보편주의적인 법규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적어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 훈련생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직업교육훈련활동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한

직업교육훈련활동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과 운영면에서 네

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밀착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주민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

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구축은 지역차원 네트워크의 존재 의

의와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활동에 관한 이벤트사업 등을 지역단위에서

개최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의 각종 공식, 비공식적인 조직과의 유대관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

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축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자연발생적 네트워크는 물론, 정부가 주도한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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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구축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것이 많았다. 이는 지역별로 직업교육

훈련 환경이 상이하여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네트워크

가 구축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네트워크의 속성상

관련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

축해야 했으므로 미리 짜인 틀과 일정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어려

웠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외국의 경험을 고려하면,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한 지역차원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다소 시일이 걸

리더라도 관련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는 등 네트워

크의 구축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가지 현실

적인 어려움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 노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

인데, 동 협의회를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어느 정도 시

일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록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중단없이 꾸준히

네트워크 구축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다 . 효율성 등 최적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가 목표로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반면에 네트워크로부

터 발생하는 편익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용- 편익분석에 기초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효율성·유효

성 측면을 비롯하여 응집성·자율성, 유사성·보완성, 그리고 안정성·유동

성과 같이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련 있는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네트

워크의 구성원들을 얼기설기 중복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화최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자원, 특히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효율성·유효성 등과 같은 네트워크의 최적화조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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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최적화는 네트워크 문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연구에서는 별다른 관심

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록 암묵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대한 고려

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동 이슈를 직업교육훈

련 네트워크와 관련지어 설명한 연구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직업교육훈

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축단계에서부터 이

와 같은 최적화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있는 몇

가지 정책제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크기 (size)와 다양성 (div er sity )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직

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원칙적

으로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네트

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

(econ omies of scale)가 다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네트워크의 운영비용

은 절감되는 반면에 편익은 더욱 증가할 여지가 있지만, 네트워크의 크기만

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얼

기설기 연결한다면 네트워크의 구축·관리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뿐만 아

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가 중복접촉으로 연결되어,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교

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 중복접촉의 장점이

일부 발휘될 수도 있으나, 수많은 중복접촉으로 오히려 구성원들이 네트워

크를 시장조직 정도로 가볍게 보아 각자의 개별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크

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

성원들 가운데 중소기업대표, 여성 및 취약계층의 대표들이 일정비율을 차

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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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경

제발전 및 사회복지 관련조직들과도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러나 다양성 확보에 지나치게 매달려 직업교육훈련의 활동과 별로 상

관없는 조직을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면 오히려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동

질성이 저해되어 구성원들간의 상호협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의 참여와 활용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의 초기구축단계에서는 법·제도 등에 의한 공식적인 조직 중심으로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도 있으나, 점차 네트워크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는 단계에서

부터는 약한 유대(w eak tie)관계에 의한 원활한 정보교류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 단체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조직들을 네트워

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이 갖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공식적인 조직과의 관계는 법제도 등에 의하여 일정한 틀에 매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비공식적인 조직과의 관계는 신축적이고 가변적

이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약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약한 유대관계는 지금껏 활용되지 않고 있

던 자원, 특히 새로운 정보자원이 제공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 못지 않게 비공식적인 조직과의 적절한 수준의 관계

를 맺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활동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서는 외주 (out sourcing )할

수 있는 여건 또는 장치를 갖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요구되는 직업교육훈련활동을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다. 전문인력이나 시설·장비가 없어서 네트워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일부 평가업무와 전문교육훈련과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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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업무는 외부기관, 이를테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외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업무

를 전담하는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류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asymm etry )에 기인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

트워크의 속성상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호협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

는 바로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지 못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성원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정보

를 이용하여 타구성원들과의 자원교류에서 개별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타

구성원들의 행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네트워크 전체의 공동이익증대

을 저해하게 되면 소위 협조실패 (coordin at ion failure) 문제가 발생하게 되

어 네트워크가 갖는 의의가 줄어든다. 또 다른 예로는,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타구성원, 이를테면 일차접촉구성원에게 네

트워크 관련업무를 일부 위임하는 주인- 대리인(principal- agent )관계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리인이 되는 기관 또는 실무자가 업무상 알게

되는 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주인 또는 네트워크 조직전체의 이익보다는 자

신의 개별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역시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관계는 구축되

기 어렵고 네트워크로서의 의의도 그만큼 퇴색된다.

다섯째, 네트워크의 운영측면을 고려하면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효

과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의 구축비용이 우선 적게 든다고 하여 손쉬운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은 우선 당장 비용은 적게 들지 모르지만,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용이 훨씬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

트워크는 주변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그리고 동태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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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임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적응과

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개념,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 측면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주요정책제언들을 열거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현재

구성추진작업이 중단되다시피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2 . 실천방안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단 이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실천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의체라는 점이다. 직업교육

훈련협의회를 광의의 지방자치단체로 해석하는 일부 견해와는 달리 지역차

원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민관이 중요한 결정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

야 하는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자문기구이상의 조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작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

체를 동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의 주도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역사회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및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들을 주도세력으로 선정하되, 점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구성원

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네트워크의 구축을 모

색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차원의 자금지원과 관련행정부서들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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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작업이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지역차원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노력이 선행

된 후, 어느 정도의 성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업무협조를 유도

함으로써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협의

회의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단계별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단계 :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할 그룹 선정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주도할 그룹

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룹에 참여

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학계 및 산업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되, 네트워크

조직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에는 언론사 간부, 지

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과 유력인사들의 전체

인원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이러한 인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1998년 말에 일시적으로 조

직되었던 「산관학 지역협의체 구성추진을 위한 기반실태조사연구」에 참여

한 연구팀의 일부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 그룹이 결성되면 소규모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업

무추진방향 및 제 2단계에서 실시할 탐색회의(search conferen ce) 개최에 관

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 1단계 작업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행정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주도 그룹에 공무원의 참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가들

은 전문지식과 네트워크 구축의 확고한 의지를 다같이 겸비한 자들로 구성

되도록 하고 이러한 주도그룹의 선정과 관련된 모임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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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러한 제 1단계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가질 수 있는 역할로는, 일차

적으로 전문가들을 선정한 후, 이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유

력인사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관학 지역협의체 구성추진을 위한

기반실태조사연구」 등을 비롯한 각종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협조공문 발송

등 기타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2 ) 제 2단계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확산

우선 직업교육훈련 관련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탐색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다. 탐색회의의 목적은 네트워크의 개념과 필요성, 네트워크의 활동분야 등

에 대한 관련구성원들의 인식제고를 통하여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촉진하도

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탐색회의에는 제 1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던 행정기관들을 포함하여 가능한한 다수의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

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탐색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로는, 해당 지역의

인력개발의 현황과 미래, 인력개발의 목표와 전략, 인력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편성과 활동방향 등이 채택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인력개발

이라는 주제이외에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다른 주제들을 함께 채택할 수

도 있다.

제 2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탐색회의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

록 미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탐색회의는 가능한한 참가자들의 다

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을 포함

한 주도그룹은 이러한 제 2단계의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사전에 의도하는 방

향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주요 구성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네트워크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을 갖는 네

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러한 제 2단계에서 논의될 조직편성, 예

를 들면, 운영위원회(st eering committ ee)의 구성과 성격 등에 관한 의견개

진 또는 조언을 하도록 하며, 탐색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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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관련행정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한다.

3 ) 제 3단계 : 네트워크 구축의 실무업무를 담당할 조직구성

앞서 개최된 탐색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축의 실무업무를 관장

할 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이러한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

들의 대표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축의 실무책임을 지

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향후 직업교육훈련협의회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하부

조직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팀을 조직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설문조사작업과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제 3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가

능한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해당 조직의 고위 인사들이어야 하며, 운영위원

회와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학과 같은 비영리조

직에 속한 인사로 하여금 조정업무를 전담케 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 등

과 같은 조직의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의 사정

에 따라 사무실 장소 등에 관한 논의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 3단계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로는 설문조사작

업 및 워크숍 개최 지원, 운영위원회와 같은 실무조직의 임무와 역할에 관

한 조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준비작업에 대한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4 ) 제 4단계 : 네트워크의 조직 및 운영방향 확정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의 조직과 운영방향을 확정함으로

써 네트워크의 구축이 일단락되도록 한다. 네트워크의 조직과 운영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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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고 관련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한 관

련구성원들 모두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전체회

의에서는 운영위원회 등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조직구성, 활동방향 등을 검

토·승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가능하

다면 이러한 전체회의에서는 네트워크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

에 관한 원칙과 함께 구성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들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조직과 운영방향 설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

을 맡되, 주도하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전체회의의 개최도 지방자치단

체의 이름으로 주관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체회

의 개최 이전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금 및 행정서비스의

지원내역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법제도적 미비점이 조

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5 ) 제 5단계 : 네트워크 운영 및 피이드백 과정

끝으로 네트워크의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실제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자체의 보완·개선 작업과 함께 통상적인 직업교육훈련활동을 효

과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피이드백 과정을 체계화하

도록 한다. 체계화된 피이드백 과정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사고 (thinking )

와 행위, 그리고 조직으로서 네트워크의 작용과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주

기적으로 제공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케 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피이드백 과정 자체가 구성

원들 사이의 상호협조를 증진시키고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개념체계 (con ceptual sy st em )의 기능을

가지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능한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신

속히 반영하는 한편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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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네트워크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주변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동태적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피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사고도

유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피이드백 과정

의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일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

련기관에 대한 평가업무수탁, 네트워크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각종 직업교육훈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활동이 중단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네트워크가 재구축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

을 새로이 수립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단계별 실천방안들은 법규의 제정 등과 같은

외부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의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

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스케치한 것이

다. <표 Ⅳ- 1>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단계별 실천방안들을 요약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이러한 네트

워크 구축작업을 사실상 주도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실

천방안에서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의 중심적 위치에 높여 있더라도

반드시 네트워크를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트워크의 관련구성원들이

가능한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일부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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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네트워크구축의 단계별 실천방안

구분 실천방안 유의사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제1단계
(주도그
룹선정)

전문가들과 유력인사들로 구
성된 네트워크 구축 주도그
룹 선정
주도그룹의 인원수는 10명
이내로 제한
소규모 세미나 개최
제2단계에서 실시할 search
conference 준비작업

공무원의 주도그룹 참여배
제
전문가들의 선정기준은 전
문지식과 네트워크 구축의
확고한 의지를 겸비한 자
로 할 것
주도그룹 선정과 관련한
모임은 비공식적으로 할
것

전문가 선정
전문가와 협의하여 유력인
사 선정
관련자료제공
기타 지원업무(협조공문발
송 등)

제2단계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확산)

search conference 개최
- 지자체를 포함한 다수의 직
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 참
가
네트워크의 개념, 필요성 및
네트워크업무에 관한 인식제
고

search conference의 체계
적준비 및 운영
참가자들의 다양한 견해수
렴

- 주도그룹이 사전에 정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할 것

search conference 개최협
조(관련행정기관에 업무협
조요청)
search conference에서 논
의될 조직구성(예, 운영위
원회구성)에 대한 의견개진
또는 조언

제3단계
(실무업

무담당조
직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 임무와 역할 명시
특별팀조직

- 설문조사작업 및 워크숍개최
지자체의 조례안 준비작업에
협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가
능한한 고위인사일 것
업무조정을 위해 전담인원
을 두도록 할 것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에 관한 조언
설문조사작업 및 워크숍개
최지원
지자체의 조례안 준비작업
지원

제4단계
(조직 및
운영방향

확정)

전체회의 개최
-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방향
확정

- 자금의 조달과 배분원칙 결
정

- 모니터링과 평가방안마련

지자체가 네트워크의 조직
과 운영방향설정을 주도하
지 않도록 할 것
전체회의의 개최업무 또한
지자체가 주관하지 않도록
할 것

전체회의개최 이전까지 중
앙정부가 자금 및 행정서
비스 지원내역을 확정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
도록 노력

제5단계
(운영 및
피이드백

과정)

네트워크의 실제운영 및 문
제점 보완의 지속적 추진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피이
드백 과정의 체계화

- 통상적인 직업교육훈련활동
과 네트워크 자체의 보완·
개선작업병행

피이드백 과정자체가 개념
체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

- 경직적인 조직운영 방지
및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유연한 사고자세견지

피이드백 과정의 표준모형
개발
네트워크에 관련된 통상적
인 업무수행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업무수탁

- 네트워크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문제 지역의 네트워크 재
구축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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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직업교육훈련은 여러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활동이

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하에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갖는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 당사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

여 직업교육훈련관계법과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직업교

육훈련활동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결과, 직업교육훈련 현장

에서 산학협동 등 네트워크 관련활동들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관련법규의 미비점과 함께 실

제운영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

과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

책제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준비부족과 관심소홀로 아직까지 구성되고 있

지 않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효과

적으로 구축되는데 필요한 실천방안들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의

개념,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제언들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행 네트

워크 관련활동들을 보완·개선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직업교

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구성원들이 다같이 자발적으로 동 협의회의 구성추진작업에 참가하도록 하

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지역마다 직업교육훈련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현장적용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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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

항들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

으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관

한 분석을 한 한계점이 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서베이 등에 의한 기초

조사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적용성이 높은 연구가 향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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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Org a n iz in g E f f ic ie n t N e t w ork s o f

V oc at ion al E du c at ion and T rain ing ,

and P olic y Im plic at ion s

Korea Research In st itute

Research - in - Charg e : San g - Il. Lee

1 . Ou t lin e of th e S tu dy

Like m any economic or sociological activit ies th at inv olv e set s of

int erconnected problem , th e act iv it ies in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 g (VET ) inv olv e m any people and organizat ion s that com e to

tog eth er to reach comm on goals that none of th em can reach seperat ely .

T his complex ity an d interdependence oft en require ext en siv e collaboration

am on g v ariou s people an d org anizat ion s .

T he purposes of this stu dy are to ex plore the ch aract erist ics an d

implicat ion s of th e VET netw ork s , an d to prov ide the direct ion an d

strat egies of org anizin g efficient n etw ork s of VET in Korea . E specially ,

the str ategies and actual plan of organizing th e V ocation al Edu cat ion and

T raining Coun cils w hich are supposed to b e formed by the V ocat ion al

Education and T raining Prom otion A ct proclaim ed in 1997.

T o accomplish the purposes of th e stu dy , the is su es of concept s ,

compatibility , and optimation of the VET n etw ork s in relat ed law 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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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 an ces w ere review ed, and th e content s of the current VET n etw ork s

w ere also inv estigat ed from n etw ork perspect iv es through the perviou s

related studies .

2 . M aj or F in din g s

Fir st , th e n etw ork con cept s are not clearly un der stood in the relat ed

law s an d ordinan ces , and th e m ember s of n etw ork s are connected to one

an other w ithout som e prin ciples of efficien cy for optimizat ion .

Secon d, the ab stractnes s an d v agu eness in the relat ed law s and

ordin an ces make it difficult t o con cretize the netw ork s in an efficient

m ann er .

T hird, becau se inform al org anization s in the local communit ies are not

join ed in the VET netw ork s , the m erit s of w eak tie are not ut ilized, and

the VET netw ork s based on the local communit ies are not est ablish ed.

F ourth , th e content s of the n etw ork - related law s and ordinan ces are

rigid , and m ost of actu al n etw ork act ivities are st at ic. T hey do not

prefare for rapid ch ang es in the netw ork environm ent s .

F ifth , the right of decision about import ant n etw ork activit ies in the

region is n ot giv en to th e Vocat ional E du cat ion an d T raining Coun cils

w hich are supposed to play a key role in the regional n etw ork s of VET .

Furth ermore, sin ce the Councils are to be controlled ov erw helmin gly by

the provincial gov ernment s , the Councils might be subject t o be part of

bureaucrat ic bodies .

3 . P olic y R e c om m en dat ion s

Fir st , r ecognizin g the notion th at int erdepen den ce an d complem entarity

are essent ial charact eristics of th e VET netw ork s , the netw ork m ember s

in cludin g g ov ernm ent agen cies hav e to reach a con sen su s on the w a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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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 anizin g and operat in g the netw ork s based on horizontal r elat ion s

rather th an hierarchical r elat ing among th em .

Secon d, it is desirable to clarify each m ember ' s rloe and respon sibility

of th e n etw ork act ivities . E specially , T he roles that are clearly design ed

sh ould be assigned to in du stry and prov in cial gov ernm ent .

T hird, proper in centiv es to participat e in the VET n etw ork s an d to

dev elop a sy st em of the VET n etw ork s should be provided to all

m ember s so that they m ay b e w illin g to go bey on d the individual

int erest s .

F ourth , est ablish the det ailed principles of raisin g an d allocating fun ds

required to condu ct the n etw ork act iv it ies .

F ifthly , organize the VET netw ork s th at est ablish close relat ion s w ith

v ariou s inform al org anization s a s w ell a s form al org anization s in th e

local communities , becau se building and m aint ainin g grassroot s support is

crucial to th e netw ork activit ies .

Six thly , m ake th e VET n etw ork s be self - regulat in g an d self - learnin g

org anizat ion s so th at m ember s are respon sible for dev eloping a vision

an d g oals , and for sharing th eir under st anding of current an d future

is su es .

Sev enthly , the size and div er sity of the VET netw ork s sh ould be

balanced in order to maximize the m ember s ' comm on int erest s . T he

balance betw een univ er sality and part icularity is also required to keep

the VET netw ork s m eaningful.

Eighthly , the Vocat ional Educat ion an d T rainin g Councils n eed to be

form ed on the basis of real economic act ivity area rath er than on the

basis of jurisdiction area . T he real econ omic activity area might b e

est ablished w ith a reference to th e local labor m arket an d the distr ibut ion

of sch ools and firm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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